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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지원선박 용선계약에 관한 연구

- BIMCO SUPPLYTIME 2005 서식을 중심으로 -

김 대 훈

해양정책학과 해사법무전공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해양플랜트산업’이란 해양에너지자원인 석유와 가스, 기타 해저광물자

원에 대한 탐사, 시추, 생산, 저장, 이송 등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의 설

계, 제작, 운영, 유지보수 및 해체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산

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바다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박’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플랜트의 물류 서비스, 운송, 설치, 앵커 핸들링 및 다

목적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선박을 해양플랜트 지원선박

(Offshore Support Vessels : OSV)이라 한다.

OSV의 용선실무에 있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방식의 정기용선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된다. 이 때, 정기용선계약

서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SUPPLYTIME 표준용선계약서식이 오프쇼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기용선서식으로서 반나절의 짧은

기간부터 수년간의 장기간 용선계약까지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SUPPLYTIME은 해양유전개발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표준화된 용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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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BIMCO에 의하여 1975년 최초로 제정되었

다. 이후 1989년, 2005년 그리고 2017년 총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신 서식인 SUPPLYTIME 201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UPPLYTIME

2005 서식이 오프쇼어 업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화물선의 정기용선계약서식인 미국의 뉴욕프로듀스(NYPE) 또는 영국의

볼타임(BALTIME) 서식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OSV의 정기용선표준계약서식인 SUPPLYTIME은 분쟁해결약관 및 주요 일부

약관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용선론, NYPE와 BALTIME 및 타 정기용선서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UPPLYTIME 2005 서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약관을

중심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표준약관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약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사항을 일부 소개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합의방

안을 제시한다. 특히, SUPPLYTIME 2005 표준서식 이용 시, 주요 법적쟁점

이 될 수 있는 양 당사자간의 책임과 권리, 자손자변 원칙의 적용, 용선료

지급정지 및 조기계약해지 문제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를 통해 오프쇼어 업계의 계약관련 실무자들이 SUPPLYTIME

2005 주요 약관의 해석내용과 분쟁방지를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

기를 기대한다.

해양플랜트공사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수많은 공사 참여자들로 인해

복합적인 공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OSV를 용선하여 해양플랜트공사 및 지

원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잠재되어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성은 매

우 크다. OSV 한 척의 작은 고장으로 인한 공사 전체의 작업지연은 공사

참여자에게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OSV를

용선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 사전에 면밀한 작업공정 분석과

상세한 책임범위 구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표준약관의

구성과 내용보다는 양 당사자간의 신의와 성실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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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ffshore Plant Industry’ means a wide range of industries

including all kinds of service related to engineering, manufacturing,

building various structures including facilities for developing offshore

sources of oil & gas, supplying, transportation, installation, operation,

maintenance as well as dismantling in a final stage of life.

Because most of offshore works take place in the middle of the

ocean, ‘Ship’ plays a major role in all offshore related services.

Offshore Support Vessels (hereinafter OSV) are specially designed

ships for the logistical servicing of offshore platforms, transportation,

installations, anchor handling and multi-purposes.

In offshore marine contracting for OSV chartering, Owner and

Charterer sign the contract for Time Charter party in many cases in

a view of hiring during a certain period. In these cases, it requires

any standard and regular contract format. As one of the Time

Charter parties, SUPPLYTIME is a standard contract used by

offshore industry to charter vessels for offshore marine operations, can

be used on everything from half-day charters to the long te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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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years.

SUPPLYTIME was first introduced in 1975 to meet the demand for

a specialized contract for chartering of offshore support vessels. It

has later been revised three times to reflect current industry practice

and developments first in 1989, then in 2005 and now in 2017. Above

all, SUPPLYTIME 2005 has been very popular and is still widely

used more frequently than the latest edition in the market.

A number of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or BALTIME, which are charter party for a

general cargo ship. However, relatively it seems much lack in study

for SUPPLYTIME for the OSV time chartering except for the

analysis of dispute resolution and some other terms.

This thesis is a presentation of the analysis of general content,

specif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NYPE, BALTIME and other time

charter party standards, and it deals with the main functions and

interpretation standard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Owner and

Charterer centered on the key clauses of SUPPLYTIME 2005. Some

of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may arise due to the unambiguous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terms or not set forth defined in

clauses shall be introduced. And it is suggested the ways of mutual

agreement to prevent them in adv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s of responsibilities and rights between both

parties which may be major legal points, Knock-for-Knock principle,

off-hire and early termination.

This study may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in that, it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the practical guidance and interpretation of

key clause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s for commercial workers

in the offshore business.

Offshore construction involves large capital investments and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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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complex process with a number of participants simultaneously.

For those parties who charter OSV, the potential economic loss is

very serious. Because the delay of the entire offshore project progress

caused by the tiny breakdown of one OSV may bring about massive

economic lo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Owner and Charterer as well as careful work

scope analysis. However, it is most important to build a strong trust

in relations mutually as offshore contractual economic risk is much

higher than normal vessel h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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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양플랜트란 해양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해저에

있는 석유․가스 자원을 탐사하고 굴착, 시추하며 생산․처리․수송하는

시설과 장비를 지칭한다.1) 해양플랜트의 종류는 크게 설치방식과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설치방식으로 구분하자면 ① 고정식 해상 플랫폼

(Fixed Platform)2), ② 부유식 해상 플랫폼(Floating Platform)3), ③ 유연

식 해상 플랫폼(Compliant Platform)4)이 있다. 용도에 따라서는 ① 시추

용5), ② 생산용6)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해양에너지자원인 석유 및 가스, 기타 해저광물자원

에 대한 탐사, 시추, 생산, 저장, 이동, 유지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건조공

1) 도현재, “국내 자원개발 해양플랜트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2015.05), 5쪽.
2) 주로 수심이 깊지 않은 대륙붕 지역의 유전에 설치되며, 보통 해저에 설치되는 철구조물

인 자켓(Jacket)과 그 위에 설치되는 플랫폼(Platform)으로 구성된다. 고정식 플랫폼은
다시 파일고정식(Jacket Structure), 중력식(Concrete Gravity) 그리고 갑판승강식
(Jack-Up)으로 구분된다(황아롬․주영섭․유현수,「해양플랜트와 해양장비기초」(서울 :
GS인터비전, 2013), 46-51쪽).

3) 수심이 깊어 철구조물인 자켓(Jacket)을 설치하기 어려운 심해지역 설치되는 설비로서
부유력을 갖추고 있다. 반잠수식 구조물(Semi-submersible), 선박형 구조물(Drill Ship)
및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로 구분
된다(황아롬 외 2명, 전게서, 57-62쪽).

4) 주로 심해용으로 사용되는 구조물로서 고정식과 부유식의 중간형태이다. 해저에 파일(Pile)을 박
아 고정하지만, 구조물의 수평운동을 인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파주기와
동조하지 않도록 파랑에 의한 운동을 감소할 수 있다. 종류로는 가이드타워(Guyed Tower), 유연
탑(Compliant Tower), 인장각 플랫폼(Tension Leg Platform, TLP), 원주형 플랫폼(Spar) 등이
있다(임영섭․권도중․이창희, “해양시설 용어 정의 및 분류 체계에 관한 일고찰”,「수
산해양교육연구」제29권 제3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2017.06), 694쪽).

5) 석유․가스 생산 전에 해저면에 구멍을 뚫는 장비를 말하며, 잭업 리그(Jack-Up Rig),
시추선(Drill Ship), 반잠수식 리그(Semi-Submersible Rig) 등이 있다(도현재, 전게서, 6쪽).

6) 시추된 유정에서 원유․가스를 추출하여, 처리․저장하는 설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정식
플랫폼(Fixed Platform),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 인장각 플랫폼(Tension Leg Platform, TLP), 원주형 플랫폼(Spar)
등이 있다(도현재, 전게서,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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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운영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기존의 화석에너지 이외에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신재

생에너지(조력, 파력, 풍력, 온도차, 염분차)와 관련된 발전시설 및 해상

공항, 인공섬, 해상호텔 등과 같은 위락시설을 갖춘 대형 해상구조물까지

도 해양플랜트산업에 포함하고 있다.7) 한편, 해양플랜트산업을 일반적으

로 오프쇼어(offshore)8)라 말하기도 한다.

해양플랜트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박’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는 해양플랜트의 운송을 위해서는 그러한 규모에

맞는 운송선이 필요하며, 운송된 해양플랜트 구조물이 지정된 해역에 도

착한 후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치공사 작업선의 지원을 받

아야 한다. 또한 해양플랜트는 보통 20～50년간 운용되므로, 육상으로부

터 주기적으로 물자와 인력의 수송을 담당할 보급선도 필요하다. 이처럼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해체, 부대사업 등을 지원하

는 선박을 통칭하여 해양플랜트 지원선박(Offshore Support Vessels :

OSV)이라 한다.9) 즉, OSV는 해양플랜트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며, OSV 자체가 하나의 큰 사업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내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를 건조해왔

으며, 제작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OSV 시장에 대한 경쟁력은 미흡

한 편이다. 그 이유는 대형 조선사는 매출 규모가 큰 해양플랜트 제작에

7) 이슈퀘스트 산업조사실,「해상풍력․해양플랜트 시장 최근 동향과 기술개발 전략」(서울
: 이슈퀘스트, 2013), 29-31쪽(이창희,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02), 2쪽에서 재인용).

8) ‘Offshore’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자본에 관한 표현일 경우, ‘역외(域外)’라는 의미를 가지
고 있어, ‘offshore banking(역외 금융)’, ‘offshore investment(역외 투자)’ 등의 파생어를 지닌
다. Offshore는 ‘해안(shore)과 떨어진(off)’ 즉 ‘바다의’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데, 특히
offshore가 oil & gas 산업과 관련하여 쓰일 때에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oil & gas의 개발
과 생산 관련 산업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청정 대체 에너지 산업인 wind farm도 offshore의
범주에 들게 되면서 offshore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oil & gas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모든
에너지관련 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봐야 한다(김창수․이준수,「OFFSHORE DRILLING
AND DYNAMIC POSITIONING HANDBOOK」(고양 : 좋은 땅, 2018), 17쪽).

9) 박광서, “해양작업 지원선(OSV) 시장동향과 대응방안”,「해양산업동향」제60호, 한국해양
수산개발원(2012.03),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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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중소형 조선소에서 건조하기가 적합한 OSV

시장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다.10)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유

전개발 및 해저로부터 석유 시추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OSV에 대

한 수요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OSV를 공급하는 하드웨

어 측면이나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해양

플랜트 지원단지가 구축되어 있는 미국, 영국, 북유럽, 중동아시아 및 싱

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OSV 역시 선박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항해용선, 정기용선 또는 선체용

선의 형태로 용선계약 체결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과거 OSV 시장에

서는 정형화된 표준용선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상선에서 사

용해오고 있던 용선계약서를 상황에 맞게 수정한 일반적인 도급계약서를

사용11)했었으나, 해양유전개발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발틱국제해운협

의회(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BIMCO)12)에서는

197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OSV 전용의 다양한 표준용선계약서식을 개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OSV와 관련한 여러 표준용선계약서식 중,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SUPPLYTIME 200513) 정기용선계약서식의 약관의 내용을

10) 구자원 외 2명, “해양지원선 시장 및 기술동향”,「대한조선학회지」제50권 제3호, 대한
조선학회(2013.09), 46쪽.

11) 이창희, “OSV 정기용선계약서에 대한 소개”,「Offshore Business」제17호, 한국해양수산
개발원(2014.07), 4쪽.

12)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에서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선계약서를 작성․권고․
승인한다. 세계최대의 민간해사기구인 BIMCO는 1905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본부를 두
고 설립되어 해운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하고 연구하면서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단체이다. 2019년 현재 120개국 이상 2,000여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소유자와 브로커, P&I클럽, 협회 등이 가입해 있다(http://www.bimco.org, 2019년 4
월 30일 검색). BIMCO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표준용선계약서로 항해용선계약의 표준인
GENCON, Dry Cargo와 Dry Bulk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인 NYPE 1993, Crude Oil
Tankers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인 SHELLTIME 등이 있다(이철원, “SAJ 선박건조표준계
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한국해법학회지」제35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2013.04), 135쪽).

13) SUPPLYTIME 연혁 : BIMCO에서는 OSV 정기용선계약서 1975(Time Charter Party For
Offshore Service Vessels 1975 : SUPPLYTIME1975)을 개발하였으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힘입어 SUPPLYTIME 1989, 2005 및 2017의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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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 계약당사자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를 하고자 한다. 일반화물선의 정기용선계약서인 미국의 뉴욕 프로듀스(N

ew York Produce Exchange : NYPE) 또는 영국의 볼타임(BALTIME)에 관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KORTIME이라

는 정기용선표준계약서식이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지원선박 전용의 정기용선계약서식인 SUPPLYTIME을 국내 해운업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간 SUPPLYTIME 관련

선행연구로는 분쟁해결약관 및 주요 일부 약관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

는 약관 전반에 대한 해석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OSV 정기용선계약 체결과 관련된 실무활용의 필요성을 바탕

으로 표준서식인 SUPPLYTIME 2005의 주요 약관이 의미하는 바를 해

석하며,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책임과 권리관계 및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주제와 유사성이 높은 영국과 미국 및 국

내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특히,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 약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SUPPLYTIME 2005의 기본구성과 주요 약관을 해석하여,

동 표준용선계약서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 및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간 주요 다툼이 될 수 있는 쟁점사항 및 이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을 제

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OSV와 관련된 용선계약의 개관에 대

하여 알아본다. 먼저 OSV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OSV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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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형태 및 종류를 설명하고, OSV 용선계약의 분류와 계약체결절차 및

관련 용선계약서식을 서술한다.

제3장에서는 SUPPLYTIME 2005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의 개정연혁,

실무적 특징 및 구성을 알아본 후 주요 약관의 해석과 분석을 통해 동

표준서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주요 책임과 권리를 설명하고

SUPPLYTIME 2005 표준서식 이용시 빈번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향후의 실무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장에서 검토된 약관의 해석․분석과 쟁점사항들을

토대로 SUPPLYTIME 2005의 실무적 활용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이

해하고자 용선론과 정기용선계약론을 1차적 자료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연구된 각종 도서와 논문 등을 2차 자료로 하였다. 특히, 일반

화물운송을 위한 정기운송계약 표준서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뉴욕

프로듀스(NYPE) 및 영국의 볼타임(BALTIME) 서식과 유조선 정기용선

계약서식인 쉘타임(SHELLTIME)의 자료를 수집․분석․비교․적용함으

로써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그 밖에 OSV 정기용선계약체결 실무로부

터 취득한 경험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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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용선계약의 개관

제1절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의 개요

1.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의 개념

‘해양플랜트’에 대하여 통용되는 의미는 협의적으로는 해양에서 원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으며, 광의적으로는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망간단괴와 같은 해양자원 채

굴설비, 해양에서 공간을 이용하는 발전시설, 저장시설,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14)

OSV는 해양작업을 지원하는 선박으로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해체, 부대사업 등을 지원하는 선박을 통칭한다. 이는 곧,

해저자원의 탐사단계에서부터 시추, 생산, 저장, 유지․보수, 해체 등에

이르는 해양플랜트 생애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필수장비이다.

OSV는 투입 목적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선박의 형상이나 탑재장비

등에서 차이가 있다. OSV의 기능적인 면은 ⓛ 일반지원, ② 심해작업

작업 및 공사지원, ③ 해상 중량물 기중(Offshore Heavy Lifting), ④ 선

원 편의시설 및 거주, ⑤ 해저탐사 등으로 구분15)될 수 있다.

2.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의 운항형태

OSV의 운항형태를 서술하기에 앞서, 해양플랜트의 제작․운송․설치

의 공정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양플랜트 제작자(이하 ‘조선소’)

는 제작이 완료된 해양플랜트를 해당 오프쇼어 현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14) 임영섭․권도중․이창희, 전게논문, 691쪽.
15) 박광서, “OSV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제8회 세계해양포럼 발표자료(부산, 2014.09.17),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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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을 시작한다. 해양플랜트의 운반은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인도(delivery)

출항이지만 동 플랜트 소유자(또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오프쇼어 공사의

시작이 된다. 고정식 해양플랜트의 경우, 오프쇼어 현지에 도착하면 20〜

50년간 지정된 해역에 고정되어 석유가스자원을 생산해야 하므로 해저바

닥에 앵커나 파일로 고정시키는 계류(mooring)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고정작업을 마치면 해저 유전배관과 플랜트를 연결하는 배관설치 및 해

저케이블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행한다.16)

(1) 오일 메이저 및 지역 중심의 운항

OSV는 주로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인 오일메이저(Oil Major)17) 및 국

영석유기업이 직접 자회사 형태로 선사를 두고 운영하거나 오일메이저와

운영전문업체 등 여러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운영되고 있다.18) 또

한 자국 연안․천해 주변 해역의 석유 및 가스 유정을 보유하고 있는 국

가들은 대부분의 카보타지법(cabotage laws)19)을 통하여 자국 연안 해운

을 보호하고 있다.20) 최근 해양유전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

동국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자국에 등록되어

16)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91462(2019년 4월 30일 검색).
17) 오일메이저(International Major Oil Company)란 과거 미국의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다드 오

일 트러스트회사가 반 독점금지법에 의해 수십 개 회사로 해체된 후 석유산업을 주도하던
대기업 형태의 석유회사들을 일컫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석유의 탐사·
개발·수송·정제·판매의 전 분야에 걸쳐 일관 체제를 갖추고 폭넓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
기업 국제석유회사를 말한다(대한석유협회, http://oil.webmaker21.kr/ko/sub02/025_5.php,
2019년 4월 30일 검색).

18) http://www.shipbuilding.or.kr/Report/Report_2012/OSV-Report201210/Interview/KIE.html
(2019년 4월 30일 검색).

19) ‘카보타지(cabotage)’란 용어는 스페인의 해사용어이다. 해양으로 나가지 않는 영해내에서의
해변을 따르는 곶의 항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법과 해사무역에서 카보타지
는 연안무역으로 인식되며, 자국내 항만사이의 연안을 연결하는 무역과 항해를 의미한다. 카
보타지는 연안무역 밖의 외국선적에 대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연안해역이 내부수역으로
간주된 이래, 카보타지 무역은 국내무역으로 여겨져 왔다(김진환, “동북아물류협력에 있어
효율적 Cabotage 운용에 대한 연구”,「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23권 제1호(2007.03), 77쪽).

20) 홍성화․이창희,「선박 및 해양플랜트 운영관리론」(부산 : 동원문화사i, 2018), 16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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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OSV 운영사와 선박은 진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2) 고사양․다목적 선박 요구

기술력 향상으로 오프쇼어 작업지역이 연안․천해에서 심해로 옮겨가

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OSV도 고사양 동적 위치제어 시스템21)과 추

진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심해유전 탐사 및 개발을 위한 3D 탄성파 탐사 선박

(3D Seismic Research Vessel)22), 해저건설작업선(Subsea Construction

Vessel)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3) 또한 일반적인 지원선박의 기능에

잠수지원(Diving Support), 수중무인탐사장비(Remote Operated Vehicle : ROV)

등이 추가된 고사양․다목적 OSV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24)

(3) 기술과 경험에 대한 엄격한 검증

OSV는 열악한 오프쇼어의 해상상태에서 장시간 외력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안전한 해양플랜트 작업지원을 위한 기술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4월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해양플랜트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폭발

21) 동적 위치제어 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 : 구조물의 위치를 쓰러스터(thrus
ter) 등의 추진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전파, 초음파 등에
의한 위치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을 수평면 내의 변위를 탐지하
고, 위치제어시스템으로 프로펠러, 쓰러스터 등의 추진시스템을 구동시켜 구조물을 목
표점에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통상의 계류방식이 곤란한 대수심 해역에서 장기간 계류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모니터시스템, 제어시스템, 쓰러스터시스템으로 구성된다(선박항
해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2176&cid=42329&categoryId=42
329, 2019년 4월 30일 검색).

22) 해양 물리탐사의 경우, 지층과 탐사 장비 사이에 바다라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
상물리탐사에 비해 추가적인 장비와 기술이 요구된다. 해상에서의 물리탐사(seismic op
erations)에는 에어-건(air-gun)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탄성파
탐사 기법에는 2D와 3D 탐사 기법이 있는데, 2D 탐사는 1개의 스트리머(streamer)를
설치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직 방향의 지층 단면도를 구할 수 있으며, 3D
탐사는 여러 개의 스트리머를 설치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기법으로 수직 및 수평 단면
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탐사를 위해 행해진다(김창수․이준수, 전게서, 62-63쪽).

23) 구자원 외 2명, 전게논문, 47쪽.
24) 홍성화․이창희, 전게서,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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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2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양플랜트의 특성상 매우 높은 수준의 안

전성과 신뢰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항해 유조선이나

케미컬운반선의 경우 오일메이저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오일메이저사와

용선계약을 유지할 수 있듯이, OSV 역시 엄격한 수준의 OVID26) 검사

또는 용선자 자체적으로 규정한 선박 요구조건․검사가 요구된다.

3.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의 종류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은 사용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순지원(인력 및

화물), 해저작업(subsea)지원, 중량물 이송, 설치, 거주 및 휴게시설 제공,

시추 및 탐사보조, 보안관리지원 등으로 구분된다.27)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인 해양예

인지원선박, 플랫폼지원선박, 반잠수식 중량물 운송선박 및 다목적 작업

지원선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해양예인지원선박

해양예인지원선박(Anchor Handling Tug Supply : AHTS)은 가장 대

표적인 OSV 중의 하나이다. 석유시추 플랫폼, 부유식생산저장하역설비

(FPSO), 반잠수식 중량물 운송선(Semi-Submersible Heavy Lift Carrier),

해상기중기선(Heavy Lift Vessel) 및 해저파이프부설선(Pipe-laying Vessel)

등을 목표지점까지 예인하고, 해당 선박의 닻(anchor)을 AHTS 갑판에

25)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영국 BP의 석유시추시설인 ‘딥워터 호라이즌호(De
epwater Horizon)’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였으며 약 7억 7천만 리
터의 원유가 유출되었다(https://www.epa.gov/enforcement/deepwater-horizon-bp-gulf
-mexico-oil-spill, 2019년 4월 30일 검색).

26) 국제정유사해운포럼(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이 2010년에 제정한
해양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용선박의 검사프로그램으로서 정식 명칭은 Offshore Vessel
Inspection Database이다.

27) 홍성화․이창희, 전게서,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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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여 운송 후 목표지점에 안전하게 투묘하여 주는 역할을 하며 소규모

화물수송도 가능하다.

AHTS는 견인․예인 및 닻의 양묘․투묘․이동기능(이하 ‘앵커핸들

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화된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높은

마력의 기관과 선체의 움직임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가변피치 프로펠

러28) 및 동적 위치제어 시스템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다.

국적 노르웨이 선박소유자 SOLSTAD OFFSHORE ASA

건조년도 2003 선명 NORMAND MASTER

총톤수 4,462 Ton 기관마력 23,478 BHP

길이 82.2m 폭 20m

볼라드 풀*

(Bollard Pull)
282 Ton 기타 DPS Class 2 장착

<표-1> 해양예인지원선박의 명세

※ 고정된 견인줄(towline)에 터그선이 가하는 정적인 힘(static force)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터그선의 견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28) 가변피치 프로펠러(Controllable Pitch Propeller) : 선박 프로펠러 날개의 피치를 자유롭게
변화시켜 원하는 위치에 기계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프로펠러를 말함(선박항해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98747&cid=50328&categoryId=50328, 2019년
4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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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지원선박

플랫폼지원선박(Platform Supply Vessel : PSV)은 시추 및 생산시설

에 필요한 보급품을 수송하고 오프쇼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및 보수작

업을 지원하는 선박으로서, 흔히 ‘서플라이 보트(Supply Boat)’라고 부른

다. 시장의 수요가 높으며, 서비스 제공형태상 선박의 기술적․운용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오프쇼어 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의 수

송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박 내 침실 수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갑

판의 크기 및 적재중량이 PSV 투입의 기준이 된다. 또한,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플랫폼이나 선박에 연료유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연료유 탱크용량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국적 싱가포르 선박소유자 PACIFIC RADIANCE

건조년도 2013 선명 CREST ARIES 1

총톤수 3,120 Ton 길이 75 m

폭 17.2 m 침대 수 52 개

갑판 크기 700 ㎡ 연료유탱크 용량 1,223㎥

<표-2> 플랫폼지원선박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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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잠수식 중량물 운송선

반잠수식 중량물 운송선(Semi-Submersible Heavy Lift Carrier)은 해

상에 설치되는 플랫폼 등의 대형 해양플랜트를 운송하기 위한 전용 운반

선이다. 통상적으로 중량이 수천 톤에서 수만 톤인 해양플랜트는 육상에

서 건조 후, 레일(rail)을 통해 운송선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선적한

다. 운송선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선체에 선박평형수를 채워 갑판을

수면 아래로 잠기게(Float-Off) 하여 선박과 화물을 분리하고, 선체에 선

박평형수를 배출하여 다시 떠오르는(Float-On) 방식으로 화물의 수송을

종료한다.

한편, 해양플랜트 중량물의 운송방식은 건식운송(Dry Towing)29)과 습

식운송(Wet Towing)30)으로 구분된다. 건식운송은 트럭에 짐을 싣듯이

중량물을 운송선박의 갑판에 적재하여 ‘싣는’ 방식이며, 습식운송은 중량

물 자체를 부유상태로 예인선이 ‘끌거나 밀고’ 가는 방식이다. 반잠수식

중량물 운송선을 이용한 운송은 건식운송에 해당되며, 화물이 파도 및

외력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송선 자체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용선료

가 고가이며 운송 검토를 위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29) 건식운송은 대표적으로 Lo-Lo(Lift-on, Lift-off), Ro-Ro(Roll-on, Roll-off) 및 건식예인이
있다. Lo-Lo 운송은 선박이나 육상에 설치된 대형 기중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 및 양하
하는 방식이다. Ro-Ro 운송은 선박의 갑판 및 선창의 구조가 육해상의 램프로 연결되어
있어 트레일러 등을 이용해 화물을 선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이창희․홍성화, “프로
젝트화물보험약관에 대한 일고찰”,「해사법연구」제28권 제1호(2016.03), 83쪽).

30) 습식운송방식은 대표적으로 Fo-Fo(Float-on, Float-off)와 습식예인이 있다. 습식예인은
196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대형 해양플랜트구조물 운송에 사용되어오던 방식으로 구조물의
자체 부력을 이용하여 대양예인선(Ocean Towing Tug)을 이용하여 예인하는 방식이다.
습식예인은 해상운송 중 침수, 전복 및 기타 부유물과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고가의 중량 프로젝트화물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
다(이창희․홍성화, 전게논문,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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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원통형 FPSO ‘GOLIAT’을 운송하는 모습(2015년 4월)

국적 네덜란드 선박소유자 BOSKALIS

건조년도 2013 선명 DOCKWISE VANGUARD

총톤수 91,784 적재용량 116,173 Ton

잠수수심 갑판상 16 m 잠수흘수 31.5m

<표-3> 반잠수식 중량물 운반선박의 명세

(4) 다목적 작업지원선박

다목적 작업지원선박(Multi Purpose Construction Vessel : MPCV)은

심해(deep water)작업의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선박이다. 해저 원유

생산기술의 발달로 수심 수백〜수천 미터에서 유전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플랜트 설치 전 수중을 탐색하고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잠수지원(diving support)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작업자들의 작업공간과 숙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주시설과 운

송된 해양플랜트를 시추장소에 정확하게 설치하기 위한 대형 중장비도

필요하게 되었다.31) MPCV는 이러한 심해지역 해양공사에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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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국적 노르웨이 선박소유자 BOA OFFSHORE AS

선종 MPCV 선명 BOA DEEP C

총톤수 12,913 Ton 길이 119 m

수용인원 125 명 크레인 250톤 1기 / 30톤 1기

기타 ROV 수심 2,000미터 작업 가능, DPS Class 2 장착

<표-4> 다목적 작업지원선박의 명세

제2절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용선계약의 종류 및 실무 검토

1. 해양플랜트 지원선박 용선계약의 구분

용선(charter) 또는 용선계약(charter party)이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용

31) 명노현, “다목적 해양작업 지원선 갑판구조의 중량물 낙하사고 안전설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0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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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특별한

종류의 해사계약을 말한다.32) OSV 용선의 본질은 용선자가 선박소유자

로부터 선박을 빌려 용선료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용선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일반적인 용선계약론의 분류방법에 기준하여 OSV 운항

특성을 반영한 OSV 용선계약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용선계약은 용선의 대상, 기간, 주체, 용선료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화물적재공간이라는 선복(ship's

space)을 기준으로 하여, 선복 전체를 빌리는 전부용선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으로 구분한다.33) 예컨대, 컨테이너선이나 산적화물선 또는

유조선 등의 일반적인 용선의 형태에서는 주로 화물의 운송을 위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하지만, OSV 용선의 경우에는 화물이나 인원의

수송뿐만 아니라 선박자체를 오프쇼어 작업에 필요한 장비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박의 일부만을 용선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둘째, OSV 용선에 있어서도 용선기간에 따라 항해용선(voyage charter)

과 기간용선(period charter)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항해용선의 경우

운임은 적재한 화물량을 기준하여 톤당 운임으로 계산34)하지만, 대부분

의 OSV 항해용선에 있어서는 한 항차당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운

임총액을 정하고 초과사용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된 1일당 용

선료(daily hire rate)를 추가로 지급한다. 기간용선은 일정기간을 기준으

로 용선기간을 약정하여 1일당 용선료를 지급하는 개념으로서 OSV의

기간용선은 보통 해양플랜트 공사기간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 자체의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일반적으로는 용선의 주체가 화주(shipper)인가 또는 운송인(carrier)

인가에 따라 화주용선과 운송인용선으로 구분된다. 화주용선은 화물을

가진 화주 또는 무역업자가 용선자로서 특정화물의 물품운송을 선박소유

32) 염정호,「정기용선계약법」(서울 : 법문사, 2010), 3쪽.
33) 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용선론」(서울 : 두남, 2016), 21쪽.
34) 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 전게서,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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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운송인용선은 화주로부터 물품운송을 의

뢰받은 운송인이 보유선박(owned vessel)이 부족하여 다른 선박소유자로

부터 선복의 전부를 일정기간 또는 일정항해에 한정하여 빌리는 것을 말

한다.35) OSV 용선의 목적은 해양플랜트공사와 관련된 화물 및 인원에

대한 운송도 있지만, 선박 자체를 해양플랜트공사 지원작업용 장비로 활

용하기 위함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용선의 주체가 크게 발주처36) 또

는 EPC37)기업으로 양분될 수 있다.

2. 해양플랜트 지원선박 용선계약 체결절차

용선계약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운송하고자 하는 목적물인 ‘화물’이 있

어야 할 것이다. OSV의 용선계약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산업

이 창출되어야 한다. 예컨대, 오일메이저(Oil Major, 이하 ‘발주처’)와

EPC 기업인 국내 조선소 H사간 북해 해역에 투입예정인 FPSO 1척에

대하여 설계에서부터 구매, 제작까지 전 공정을 일괄도급방식으로 해양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H사가 용선자가 되며 아

래의 실무를 통해 OSV 용선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H사는 제작이 완료된 FPSO의 운송(우리나라-북해)을 위해 적절한 운

송선을 보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와 용선계약이 필요하며, 북해 도착 이

후 시점부터는 설치․시공 등의 작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선종의 OSV

선박소유자와 용선계약이 필요하게 된다. 전자의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운송목적물인 FPSO를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여기서는 북해의 지정된

35) 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 전게서, 22쪽.
36) 공사나 용역을 발주한 자로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해체 등)

에 있어서 발주처는 세계 주요 오일 메이저 및 국영 석유기업이 주가 된다.
37) EPC란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의 약어로서, 일괄발

주(도급)방식의 하나이며, 동일한 계약자가 설계(E), 기자재 조달(P), 시공(C)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외건설공사
실무지침서」(해외건설협회, 2012),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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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까지 화물수송을 약정한 운송계약으로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후자의 작업지원 OSV 용선계약의 경우 H사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인적 조직을 포함한 선박의 사용권과 지휘권을 얻어 운항

하는 형태인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실무에서 OSV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그림-1>과 같다.

필요한 OSV 사양 및

용선기간 등 검토

(용선자)

OSV 용선을 위한

견적요청서 발송

(용선자 →
선박소유자)

제공 가능한 선박

사양 및 견적 제출

(선박소유자 →
용선자)

제출된 선박 사양

및 견적 검토

(용선자)

상호 선박 사양

변경, 용선료 등

계약조건 협의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필요시
계약조건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그림-1> OSV 용선계약의 체결 절차

FPSO 설치를 위한 OSV 중 해양예인지원선(AHTS)의 용선계약이 체

결되기까지 상세과정의 예를 계속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H사는

FPSO가 북해의 지정된 수역까지 안전하게 운송된 이후, 설치공정에 필

요한 세부 작업 내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

제항해 유조선이나 케미컬운반선의 경우 오일메이저 검사를 통과하여야

만 오일메이저사와 용선계약을 유지할 수 있듯이, OSV 역시 엄격한 수

준의 OVID 검사 또는 발주처 자체적으로 규정한 선박 요구조건․검사

가 요구되므로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선박이 선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

토가 필요하다.

선박과 선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과 작업의 범위, 용선기간 등의

정보를 담은 견적요청서를 선박소유자들에게 발송하게 되면, 적정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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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선계약서 명칭 코드명칭 비고

Towing Tug
International Ocean
Towage Agreement

(Lump Sum)

․TOWCON

․TOWCON 2008

․1985년 제정

․2008년 개정

Heavy Cargo
Standard Transportation
Contract for Heavy and

Voluminous Cargoes

․HEAVYCON

․HEAVYCON 2008

․1985년 제정

․2008년 개정

Special

Heavy Lift

Heavy Lift Voyage
Charter Party

․HEAVYLIFTVOY ․2009년 제정

<표-5> OSV 관련 항해용선계약의 표준서식

단을 보유한 선박소유자측은 용선료 및 용선조건 등을 회신하게 될 것이다.

H사는 각 선박소유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의 기술․가격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한 선박을 최종선정하며, 양사는 청약(offer)와 승낙(acceptance)을

통한 상호합의를 통해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3. 해양플랜트 지원선박 용선계약서식

OSV의 용도에 따라 항해용선, 기간용선 및 선체용선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선종 및 작업성질에 따라 약관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해양유전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OSV의 종류가 다

양해지고 전문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분쟁사항

들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표준용선계약서식의 개발이 요구

되어 왔다.38) 이에 BIMCO에서는 OSV와 관련된 여러 표준서식을 제정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표준서식은 다음의 <표-5>, <표-6> 및 <표-7>과

같다.

38) 이창희․김진권, “2005년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정기용선계약서에 관한 소고 -분쟁해결
약관을 중심으로-”,「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8권 제1호, 한국항해항만학회(2014.02),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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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roject
Special Project
Charter Party

․PROJECTCON ․2006년 제정

Salvage
International Salvage

Union Lump Sum
Sub-Contract

․SALVCON 2005* ․2005년 제정

구분 용선계약서 명칭 코드명칭 비고

General

Purpose

Standard

Bareboat Charter

․BARECON 89

․BARECON 2001

․BARECON 2017

․1989년 제정

․2001년 개정

․2017년 개정

Barge
Standard Barge

Bareboat Charter Party

․BARGEHIRE 94

․BARGEHIRE 2008

․1994년 제정

․2008년 개정

<표-7> OSV 관련 선체용선계약의 표준서식

구분 용선계약서 명칭 코드명칭 비고

Towing Tug

International Ocean

Towage Agreement

(Daily Hire)

․TOWHIRE

․TOWHIRE 2008

․1985년 제정

․2008년 개정

Offshore

Service Vessel

Uniform Time Charter

Party for Offshore

Service Vessels

․SUPPLYTIME

․SUPPLYTIME 89

․SUPPLYTIME 2005

․SUPPLYTIME 2017

․1975년 제정

․1989년 개정

․2005년 개정

․2017년 개정

Salvage
Daily Hire Agreement

SALVHIRE 2005
․SALVHIRE 2005* ․2005년 제정

<표-6> OSV 관련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 SALVCON 2005는 ISU(International Salvage Union)에 의해 제정됨.

※ SALVHIRE 2005는 ISU(International Salvage Union)에 의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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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제적인 표준용선계약서식을 기초로 용선자와 선박소유자는 당

사자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서양속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세부조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39)

전 세계 OSV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강한

오일메이저가 스스로 용선자의 위치에 있거나 선박의 희소성으로 인해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선박소유자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의

표준서식을 적절히 수정․보완한 계약서식을 유지하고 있어, 상호 평등

하고 합리적인 용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또한, 해

양플랜트공사는 다양한 공정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공사가 진행됨에 따

라 계약당사자간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이 있다.40) 단순히

해양플랜트 제작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더하여 설치작업까지 연속적으로

가담하는 OSV 경우에는 운송과 관련된 항해용선에 더하여 작업기간에

따르는 기간용선의 약관을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한 해양플랜공사

에 참여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서로 다른 업무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지연의 위험성과 용선선박 체선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선계약서상 매우 세밀하게 책임소재의 구분이 필요하다.

한편, OSV 용선에 있어 가장 이용도가 높은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은

BIMCO에서 제정한 SUPPLYTIME이라 할 수 있다. SUPPLYTIME은

AHTS, PSV 등 이용빈도가 높은 선종의 기간용선을 위한 서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39) 이창희․김진권, 전게논문, 82쪽.
40) 이창희,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02),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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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SUPPLYTIME 2005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의

주요내용

제1절 SUPPLYTIME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의 개요

1. SUPPLYTIME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 개정 연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해운시장의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

었다. 화물의 적재를 규격화한 컨테이너의 활용이 본격화되었으며, 리퍼

(reefer), 액화가스, 화학제품, 시멘트 등의 전용 화물운송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각 운송의 특징에 부합하는 용선계약서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41)

한편, 본격적인 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은 1960년대 초반부터 해저자원에

대한 시추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연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플랜트들이

설치되면서 활성화 되었으며, 제1차 석유파동과 석유수출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OPEC)의 석유수출금지에 따라 1970

년 중반부터 유럽의 북해, 아시아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주변 해역, 브

라질 동부해역,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해역, 기타 호주 및 뉴질

랜드 주변해역에서 본격적인 탐사와 시추작업이 진행되었다.42)

과거 OSV 시장에서는 정형화된 표준용선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상선에서 사용해오고 있던 용선계약서를 상황에 맞게 수정한 일

반적인 도급계약서를 사용43)했었으나, 해양유전개발이 점차 본격화됨에

41) Baris Soyer․Andrew Tettenborn, Offshore Contracts and Liabilities(London : Informa,
2015), p.5.

42) David Sharp, Upstream and offshore Energy Insurance(London : Witherby & Co.
Ltd., 2008), p.6(이창희,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02), 10쪽에서 재인용).

43) 이창희, “OSV 정기용선계약서에 대한 소개”,「Offshore Business」제17호, 한국해양수
산개발원(2014.07),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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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표준화된 용선계약서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BIMCO

에서는 OSV 정기용선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인 SUPPLYTIME을 1975년

에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후 BIMCO는 OSV 용선시장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TOWCON, TOWHIRE, HEAVYCON 등 다양

한 종류의 OSV 용선계약서를 개발해왔지만, SUPPLYTIME 서식이 가

장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44)

SUPPLYTIME은 1989년도에 SUPPLYTIME 89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다시

업계의 관습변화 및 조항의 명확성 개선을 위해 2005년도에 SUPPLYTIME

2005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많은 관련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2017년

도에는 SUPPLYTIME 2017으로 개정되는 등 BIMCO에서 제정한 OSV 관련

표준용선계약서식 중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SUPPLYTIME 2017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서식이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SUPPLYTIME 2005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SUPPLYTIME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의 실무적 특징

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에 따라 OSV 정기용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SUPPLYTIME 표준서식은 GENCON45), BARECON46) 및 SHIPMAN47)

과 더불어 이용도가 높으며, BIMCO가 제정한 190여개의 용선계약서식

가운데 그 활용도가 10위 이내이다.48)

우리나라는 동해-1 가스전을 제외한 해양광구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44) Baris Soyer․Andrew Tettenborn, op. cit., p.5.
45) BIMCO에서 제정한 항해용선계약의 대표적인 표준서식으로 원명은 Uniform General Charter이다.
46) BIMCO에서 제정한 선체용선계약의 대표적인 표준서식으로 원명은 Standard Bareboat

Charter이다. 과거 BARECONA와 BARECONB의 두 가지 용선계약서식을 사용하다가 이를
통합하여 BARECON 89를 제정하였다(정영석,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 - BARECON
2001을 중심으로”,「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2012.11), 239쪽).

47) BIMCO에서 제정한 선박관리계약의 사실상 유일한 표준계약서식으로 원명은 Ship Management
Agreement이다.

48) Baris Soyer․Andrew Tettenborn, op. ci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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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V 산업이 거의 부재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SUPPLYTIME 서식

의 활용도가 없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동 서식을 40여년간 사용해 왔

다. SUPPLYTIME이 가지고 있는 OSV 정기용선과 관련된 실무적 특징

사항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에 체결된 한 건의 정기용선계약은 매우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용선계약은 특정화물이나 사

람의 수송에 한정하게 되지만, SUPPLYTIME 계약에 의한 OSV는 육상

기지와 해양플랜트간을 수시로 오가며 장비․공사자재․식료품․식수․

인원 등을 수송, 해양플랜트로부터의 쓰레기 처리수송, 해양플랜트 및 타

OSV간의 연료유 이송․공급, 화재시 소화방재 지원, 오프쇼어 공사작업

원의 거주구 제공, 해당되는 경우 앵커핸들링 등 문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범용의 OSV 정기용선계약서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다른 용선계약서에 비하여 ‘해난구조(salvage)’ 약관이 구체화 되

어 있다. 대표적인 표준정기용선계약서식인 NYPE, BALLTIME 및

GENCON에도 해난구조 약관49)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는 해난구조활동

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문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SUPPLYTIME 2005

에서는 인명 및 해난구조에 관련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책임과 권

리, 이익금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 용선기간의 유지여부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50) 해난구조 약관은 SUPPLYTIME이 처음 제정된

1975년도 서식에서부터 포함되어 있으며, SUPPLYTIME 89 서식에서 전

부개정이 이루어진 후 2005 및 2017 서식에서는 단순 문구 개정이 이루

49) NYPE 2015 Clause 24(해난구조, Salvage) :
모든 습득한 해상유기물 및 해난구조료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비용과 선원의 배당금
을 공제한 후에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균등한 이익으로 분배한다(All derelicts and
salvage shall be for the Owners’ and the Charterers’ equal benefit after deducting
the Owners’ and the Charterers’ expenses and crew’s proportion).

50) SUPPLYTIME 2005 Clause 18(인명 및 해난구조, Saving of Life and Salvage) :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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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해난구조 약관을 SUPPLYTIME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 배경은 원양을 항해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해난구조용 선박이 오프쇼

어 공사의 작업지원선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51), 이러한 선박이 작업구역

근처에서 인양구조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대개 해난구조의 경우는 상업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창출

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권리를 가지고 있는 용선자와

그 수익을 배분하여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에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

는 전략적인 약관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해양유전개발 프로젝트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자손자변(Knock

for Knock) 약관이 포함된다.52) 자손자변 원칙은 서로 동질의 위험에 처

해 있는 당사자가 상호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의 원인에 상관없이

자신의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53) 자칫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이 원칙은 해상유전 개발사업의 규모 및 그 위험성에 기인하여 탄생하였

다. 엄청난 사업규모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계약자들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손해 및 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전

에 예측하기 힘들며,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배상책임 위험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가 어렵다. 따라서, 자손자변 조항을 활용함으로

써 예상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의 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

며, 오직 계약주체의 자산이나 지분이 투자되었거나 관리하는 시설․장

비 및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만을 대비하면 되는 확실성과 편리함

이 있다.54)

51) Simon Rainey, The Law of Tug and Tow and Offshore Contracts(London : Informa,
2011), p.276.

52) 한국선주상호보험,「KOREA P&I CLUB CIRCULAR 모음집」, KP&I(2014.11), 200쪽.
53) 김종훈, “해상운송계약상 Knock for Knock 조항의 법적 유효성에 관한 사례연구”,「무역학
회지」제3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2014.06), 42쪽.

54) 한국선주상호보험, 전게서,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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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UPPLYTIME 2005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의 분석

1. SUPPLYTIME 2005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의 구성

SUPPLYTIME 2005 표준서식은 OSV의 정기용선을 위한 계약서이다.

통상적인 벌크선, 컨테이너선, 탱커선의 정기용선계약에 사용되는 NYPE

또는 BALTIME 및 SHELLTIME 표준서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선박소유

자와 용선자의 책임과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즉, 선박소유자는 선원을

포함하여 감항성을 유지한 선박을 용선자에게 인도하며, 정해진 기간 동

안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용선자는 선박소유자

에게 정기적으로 용선료를 지급하고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며 목적에 맞

는 서비스 수행 지시를 내릴 수 있다.

SUPLLYTIME 2005의 구성은 총 2개의 부분(Part)과 2개의 부속서

(Annex)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2> SUPPLYTIME 2005 Part I 박스(Box)형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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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박스(Box)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Part I은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의 인도․반선, 용선기간, 동원․철수비용, 작업구역과 역무의 내용,

작업제한사항, 용선료 지급관련 등 용선계약의 핵심사항을 기재하는 부

분이며, Part II는 Part I 각 박스의 상세 근거 약관을 포함하여 책임과 배

상 및 분쟁약관 등 총 38개의 조항이 기술되어 있다.

부속서 A(Annex A)는 선박의 사양(Vessel Specification)을 기술하며,

부속서 B(Annex B)는 보험조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실무에 있어서 부

속서 A는 선박소유자가 영업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박명세서 등으로 대체

되기도 한다.

2. SUPPLYTIME 89 와의 주요 개정 약관 비교

SUPPLYTIME 서식은 BIMCO에서 1975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오프쇼어 산업이 점차 활성화 되고 관련 OSV의 용선시장이 발달하면서

주요한 OSV의 선박소유자․운항자 및 국제해양작업지원선박소유자협회

(International Support Vessel Owners Association : ISOA)55)가 중심이

되어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BIMCO는 1989년도에 SUPPLYTIME 89

라는 명칭의 표준서식으로 개정하였다.56) 이후 동 서식은 오프쇼어 업계

의 대표적인 표준정기용선계약서식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하지만, OSV

선박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선박소유자에게 다

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업계의 흐름변화 및 약관의 명확

성을 개선하고자 2005년도에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2005년도

서식과 89년도 서식과의 차이점 및 주요 개정 약관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자 한다.

55) 현재 10개국(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미국)의 총 16개 OSV 선주사로 구성된 민간협회로서, BIMCO의 sub-committee로
활동하며 SUPPLYTIME 표준서식의 개정작업에 참여한다(https://www.isoaoffshore.org/
2019년 4월 30일 검색).

56) Simon Rainey, op. cit.,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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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TIME 89 SUPPLYTIME 2005 비 고

-
용어의 정의
(Definitions)

신설

제1조 용선기간
(Period)

제1조 용선기간
(Charter Period)

일부 수정

제2조 인도/반선
(Delivery and Redelivery)

제2조 인도/반선
(Delivery and Redelivery)

일부 수정

제3조 선박의 상태
(Condition of Vessel)

제3조 선박의 상태
(Condition of Vessel)

일부 수정

제4조 검사
(Survey)

제5조 검사
(Survey)

일부 수정

제5조 사용과 작업구역
(Employment and Area of
Operation)

제6조 사용과 작업구역
(Employment and Area of
Operation)

일부 수정

제6조 선장과 선원
(Master and Crew)

제7조 선장과 선원
(Master and Crew)

일부 수정

제7조 선박소유자의 부담
(Owners to Provide)

제8조 선박소유자의 부담
(Owners to Provide)

일부 수정

제8조 용선자의 부담
(Charterers to Provide)

제9조 용선자의 부담
(Charterers to Provide)

일부 수정

제9조 연료유
(Bunkers)

제10조 연료유
(Bunkers)

전부 개정

-
제11조 선박보안

(BIMCO ISPS/MTSA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신설

제10조 용선료의 지급
(Hire and Payments)

제12조 용선료의 지급
(Hire and Payments)

일부 수정

제11조 지급 정지
(Suspension of Hire)

제13조 지급 정지
(Suspension of Hire)

일부 수정

<표-8> SUPPLYTIME 89와 2005 약관조항 비교

SUPPLYTIME 89 서식은 Part I(36개의 박스 형식)와 Part II(총 36개

의 약관조항) 및 2개의 부속서(A 선박사양, B 보험조건)로 구성된 반면,

SUPPLYTIME 2005 서식은 Part I(35개의 박스), Part II(총 38개의 약관

조항) 그리고 부속서(A 선박사양, B 보험조건)로 구성된다. Part II의 전

체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 비교는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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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TIME 89 SUPPLYTIME 2005 비 고

제12조 책임과 배상
(Liabilities and Indemnities)

제14조 책임과 배상
(Liabilities and Indemnities)

일부 수정

제13조 오염
(Pollution)

제15조 오염
(Pollution)

일부 수정

제14조 보험
(Insurance)

제17조 보험
(Insurance)

일부 수정

제15조 인명 및 해난구조
(Saving of Life and Salvage)

재18조 인명 및 해난구조
(Saving of Life and Salvage)

일부 수정

제16조 유치권
(Lien)

제19조 유치권
(Lien)

일부 수정

제17조재용선과 양도
(Sublet and Assignment)

제20조재용선과 양도
(Sublet and Assignment)

일부 수정

제18조 대체선박
(Substitute Vessel)

제21조 대체선박
(Substitute Vessel)

개정 없음

제19조 전쟁약관
(War)

제22조 전쟁약관
(War)

전부 개정

-
제23조 전쟁으로 인한 해지약관

(War Cancellation Clause
2004)

신설

제20조 제한 항구
(Excluded Ports)

제24조 결빙약관
(BIMCO Ice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전부 개정

-
제25조 전염병/열병

(Epidemic/Fever)
신설

제21조 공동해손과 뉴제이슨약관
(General Average and
New Jason Clause)

제26조 공동해손과 뉴제이슨약관
(General Average and
New Jason Clause)

일부 수정

제22조쌍방과실충돌약관
(Both-to-Blame Collision
Clause)

제27조쌍방과실충돌약관
(Both-to-Blame Collision
Clause)

개정 없음

제23조 구조변경과 추가장비
(Structural Alterations and
Additional Equipment)

제4조 구조변경과 추가장비
(Structural Alterations and
Additional Equipment)

일부 수정

제24조 건강과 안전
(Health and Safety)

제28조 건강과 안전
(Health and Safety)

개정 없음

-
제29조 약물과 알코올 방침

(Drugs and Alcohol Policy)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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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TIME 89 SUPPLYTIME 2005 비 고

제25조 세금
(Taxes)

제30조 세금
(Taxes)

일부 수정

제26조 조기계약해지
(Early Termination)

제31조 조기계약해지
(Early Termination)

일부 수정

제27조불가항력
(Force Majeure)

제32조불가항력
(Force Majeure)

전부 개정

제28조통보와 청구
(Notices and Invoices)

제35조통보
(Notices)

전부 개정

제29조잔해물 제거
(Wreck Removal)

제16조잔해물 제거
(Wreck Removal)

일부 수정

제30조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제33조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일부 수정

제31조 중재
(Law and Arbitration)

제32조 BIMCO 중재약관
(BIMCO Dispute Resolution
Clause)

전부 개정

제32조완전합의
(Entire Agreement)

제38조완전합의
(Entire Agreement)

일부 수정

제33조 분리
(Severability Clause)

제37조 분리
(Severance)

전부 개정

제34조 양도
(Demise)

- 삭제

제35조 정의
(Definitions)

- 삭제

제36조 제목
(Headings)

제36조 제목
(Headings)

개정 없음

SUPPLYTIME 2005 서식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동 약관이 적용

하는 대상을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그룹’으로, ‘용선자’에서 ‘용선

자 그룹’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해양플랜트산업의 특징인 다수의 참여자

와 하청관계 그리고 그러한 구조 속에 얽힌 상호간의 책임․보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SUPPLYTIME 89 서식 제12조 ‘책임과 배상’을 2005 서식의 제14조로

개정하면서 ‘자손자변’의 용어를 새롭게 삽입하여 SUPPLYTIME 8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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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였던 책임과 배상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으며, 자손자변 적

용이 제외되는 사항을 재정비하였다.

‘연료유’와 관련하여, SUPPLYTIME 89 서식에서는 단순히 선박이 차

항지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연료유가 있어야 하며, 선박의

인도․반선시 잔량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았으나,

SUPPLYTIME 2005 서식에서는 BIMCO에서 제정한 BOXTIME 2004의

연료유 관련 약관을 준용하여 연료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연료유 공급․확인절차와 책임관계를 포함하였다.57)

또한, SUPPLYTIME 2005 서식에는 선박소유자가 국제선박및항만시설

보안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 ISPS) 및 미국

해상운송보안법(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 MTSA)에 적합

한 선박을 용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약관58)을 추가하였으며,

BIMCO의 분쟁해결약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특징 등이 있다. 각 개별

조항의 상세한 비교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제3절 SUPPLYTIME 2005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 주요 약관에

대한 해석

1. 일반적인 약관

(1) 정의 규정

이 조항은 SUPPLYTIME 89 제35조 ‘정의(definitions)’ 규정을 일부 개

정한 것으로 SUPPLYTIME 2005 서식에서는 일종의 전문(preamble) 형

57) https://www.steamshipmutual.com/publications/Articles/Articles/Supplytime1205.asp(2019년
4월 30일 검색).

58) SUPPLYTIME 2005 Clause 11(BIMCO ISPS/MTSA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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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시작하며 총 6개의 용어(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 유정, 오프쇼어

유니트, 고용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59)

그러나, SUPPLYTIME 2005 제14조(책임과 배상) (a)항에서 선박소유

자 그룹(Owner’s Group)과 용선자 그룹(Charterer’s Group)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제14조 (a)항에 언급된 ‘고

용인(Employees)’은 동 ‘정의’ 규정의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SUPPLYTIME 89에는 ‘오프쇼어 사이트(Offshore Site, 이하 ‘해양공사

현장’)’에 대한 개념 정의60)가 있었으나, SUPPLYTIME 2005 서식에서는

삭제되었다. 즉, SUPPLYTIME 89에서 해양공사현장은 오프쇼어 유니트

로부터 3해리의 거리까지를 의미하였지만, SUPPLYTIME 2005 서식에서

는 삭제됨으로 인해 그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SUPPLYTIME 2005 제18조 (c)항 (iii)

호61) ‘구조작업 중의 해양오염과 관련된 용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유일

59) SUPPLYTIME 2005 정의(Definitions) 조항 :
① ‘선박소유자’는 Box 2(선박소유자/영업장소)에 기입된 당사자를 의미한다.
② ‘용선자’는 Box 3(용선자)에 기입된 당사자를 의미한다.
③ ‘선박’은 Box 4(선박명과 IMO 번호)에 선명이 기입되며 부속서 A에 기술된 제원의 선박

을 의미한다.
④ ‘유정’이란 시추, 시험, 사이드트랙(side-track)을 포함한 단일시추공의 완성 및/또는 포기

에 소용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⑤ ‘오프쇼어 유니트’란 해양탐사, 공사, 파이프부설 또는 수리, 개발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설치, 구조 및/또는 이동식 장비를 의미한다.
⑥ ‘고용인’이란 동 용선계약의 목적을 위해 고용된 고용인, 책임자, 관리자, 하청인, 대리인

및 피초청인을 의미한다.
60) SUPPLYTIME 89 Clause 35(정의, Definitions) 중,

동 용선계약의 목적상 ‘해양공사현장’이란 ‘오프쇼어 유니트’로부터 3해리 이내의 수역
을 의미한다(‘Offshore site’ is defined for the purposes of this Charter Party as the
area within three nautical miles of an ‘Offshore unit’).

61) SUPPLYTIME 2005 Clause 18(c)(iii) :
용선자는 해양공사현장내 어떠한 오염원으로부터 기인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오염물
질의 유출, 누출 및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
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의 비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용
선자는 그러한 실제 또는 잠재적 유출, 누출 및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비용 또
는 경비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The Charterers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actual or potential spill, seepage and/or emission of any pollutant howsoever
caused occurring within the offshore site and any pollution resulting there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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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양공사현장’ 용어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한 개념 정의

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BIMCO에서 발간한 SUPPLYTIME 89와

2005의 개정비교서(BIMCO SUPPLYTIME 2005 Explanatory Notes)에도

해양공사현장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해양공사현장의 범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통상 오프쇼어 유니트로부터 3해리의 거리 또는 해당

공사현장의 물리적․지역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에 따

를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는 방안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박의 인도와 반선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인도(delivery)하는

경우와 용선계약이 완료되어 용선자가 선박을 선박소유자에게 반선하는

(redelivery) 경우에 인도와 반선시점의 결정과 인도와 반선시점에서의

선박의 상태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다.62) SUPPLYTIME 2005 제2조 (a)항

부터 (e)항까지 차례로 선박의 인도, 동원, 취소, 반선, 철수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제2조 (a)항은 선박이 안전한 상태로 Box 5(인도일)와 Box 6(취소일)에

기입된 날짜 사이에 공선상태, 깨끗한 선창으로 Box 7(인도 항만 또는

장소)에 명시된 장소로 인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OSV는 다양한 목적으로 용선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 화물창

의 표준화된 청결상태를 계량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동 표준서식의 사용

자는 최소한의 청결상태에 대한 기준을 이 조항에 추가하거나 또는 부속

wheresoever it may occur a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st of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y necessary to prevent or mitigate pollution damage, and
the Charterers shall indemnify the Owners against any liability, cost or expense
arising by reason of such actual or potential spill, seepage and/or emission).

62) 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 전게서,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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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를 활용하여 첨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선시의 요건을 규

정하는 (d)항도 동일한 맥락이다.

제2조 (b)항은 선박의 동원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합의이다. 해양플

랜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선박은 용선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장비와 인력동원, 선박 인도장소로의 이동, 필요한 경우 선체보강․구조

변경 및 각종 검사 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동원(mobilisation) 비용이

소요된다.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반선하는 경우에도 (d)항에 따라 선

박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등에 필요한 철수(demobilisation)비용이 소요된

다. 실무에서는 동원․철수비용 약관을 삭제하고 해당 비용을 용선료

(charter hire)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제2조 (c)항은 선박이 계약취소 날짜 이후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 용선

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을 설명한다. 그러나 선박소

유자가 선박을 계약취소 날짜까지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새

로운 취소 날짜를 사전에 통보할 수 있다. 만약 용선자가 24시간 이내에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가 통보하였던 새로운 취소 날짜가 본

계약의 취소 날짜로 적용된다. SUPPLYTIME 89 제2조 (c)항에서는 ‘선

박소유자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63)가 있

63) SUPPLYTIME 89 Clause 2(c) 중,
선박이 Box 6(취소일)에 명시된 취소 날짜의 현지시각 자정까지 인도되지 않을 시, 용선자
는 본 계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상당한 주의에도 불
구하고,(밑줄 문장 SUPPLYTIME 2005 개정시 삭제됨) 취소 날짜까지 선박을 인도 할 수
없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Box 5(인도일)에 명시된 날짜 이전 언제든지 용선자에게 상기 내
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내용에 인도 가능한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선자는 서면통보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취소할 것을 통보할 수 있
다. 만일 용선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선박소유자의 통보서면에 명시
된(기존 계약에 의한 취소날짜) 이후의 날짜가 본 계약의 취소 날짜가 된다. 용선자가 본 계
약을 취소하는 경우, 모든 계약사항은 종료되며, 선박이 인도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계약
이 취소됨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 양 당사자 상호간에 책임이 없다(If the
Vessel is not delivered by midnight local time on the cancelling date stated in Box
6, the Charterers shall be entitled to cancel this Charter Party. However, if despite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by the Owners,(밑줄 문장 SUPPLYTIME 2005 개정시
삭제됨) the Owners will be unable to deliver the Vessel by the cancelling date,
they may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Charterers at any time prior to th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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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SUPPLYTIME 2005 서식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다.

이는 SUPPLYTIME 2005 서식부터 선박소유자의 인도의무를 보다 엄격

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박소유자가 최선을 다하여 정해진 시

간까지 정해진 장소로 선박을 인도하려 했던 노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용선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선박의 상태

SUPPLYTIME 2005 제3조는 선박의 상태유지와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용선자의 사용목적에 적

합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하며, 용선기간 동안 선박의 선급유지 및 감항

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 (a)항은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을 선박명세서에 따

른 상세와 선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선체와 기관을 완벽하게 효율

적인 상태로 준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64)

제3조 (b)항은 선박소유자는 용선기간 동안 선급유지 및 제6조(사용과

작업구역)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선박을 유지함에 있

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65) 동 조항은

NYPE 제2조(인도)66) 및 GENTIME67) 제11조(선박소유자의 의무)에도 유

date as stated in Box 5 and shall state in such notice the date by which they will
be able to deliver the Vessel).

64) SUPPLYTIME 2005 Clause 3(a) :
선박소유자는 본 계약상 선박이 Annex A에 명시된 상세와 선급을 갖추도록 하어야 하며,
선체와 기관은 완벽하게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The Owners undertake
that at the date of delivery under this Charter Party the Vessel shall be of the
description and Class as specified in ANNEX A, attached hereto, and a thoroughly
efficient state of hull and machinery).

65) SUPPLYTIME 2005 Clause 3(b) :
선박소유자는 용선기간 동안 선급유지 및 본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적합할 수
있도록 본선을 유지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The Owners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maintain the Vessel in such Class and in every way fit for the service
stated in Clause 6 throughout the period of this Chart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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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듯이, 선박이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인도되어서

는 아니 되고, 선박이 계약상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 바로 영업 또는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68)

선박의 상세한 제원과 명세는 부속서 A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선박의 세부적인 제반사항과 실질적으로 용선자에게 인도되었을 때의

선박의 실질사항이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69) 특히, 선

박의 속도와 연료 소모량 등에 ‘about’과 ‘approximately’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동 조항은 (a)항에 따라 선박의 인도시 선급과

부속서 A에 따르는 선체 및 기기류 전반에 대한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b)항에 따라 용선기간 중에 선급과 감항성을 유

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a)항과 (b)항을 엄밀히 구별하여 해석한다

면, 용선기간 중에는 감항성을 유지하되, 부속서 A에 따르는 선박의 세부

명세에 대한 결여가 발생하여도 선박소유자에게는 큰 책임이 없다는 것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용선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

약성립 이전에 <표-9>와 같이 표준서식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조항

(rider clause)으로 반영한다면 사전에 분쟁발생 가능성을 저감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66) NYPE 1993에서는 “선박을 용선자에게 인도할 때의 선박의 상태는 모든 면에서 통상적인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하여 용선자가 원하는 화물의 선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 전게서, 221쪽).

67) BIMCO에서 제정한 건화물 정기용선계약의 대표적인 표준서식으로 원문은 General Time
Charter Party 이다.

68) 염정호, 전게서, 227쪽.
69) 이러한 부실표시의 효과는 그러한 부실표시가 서면에 의한 계약에 구체화되었건 그렇

지 않았건 차이가 없다. 즉, 계약의 체결과정에 선박소유자의 진술을 믿고, 그 점을 고
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의 소유자의 표시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의 법률효과로 부실표시의 유형에 따라 계약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기적인 부실표시 및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의 경우는 양자가 모
두 인정되고, 선의의 부실표시의 경우에도 선박소유자 측에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역시 계약취소권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이승호, “정기용선계
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08),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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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서식 수정안

(b) The Owners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maintain the Vessel in such

Class and in every way fit for the

service stated in Clause 6 throughout

the period of this Charter Party.

(b) The Owners shall exercise due dilig

ence to maintain the Vessel in such de

scription and Class as specified in ANN

EX “A” attached and in every way fit

for the service stated in Clause 6 throu

ghout the period of this Charter Party.

<표-9> SUPPLYTIME 2005 제3조 (b)항 수정안

(4) 사용과 작업구역

선박의 용역 수행 범위는 상시 국제법규는 물론 해당수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여야 한다. 관할국가 및 주변국가의 법령 준수와

관련한 의문이 있을 경우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SUPPLYTIME 2005 제6조는 선박의 안전한 사용과 작업구역 및 특별한

작업(무인수중잠수정 운용 및 다이빙 플랫폼으로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6조 (a)항은 선박이 안전한 작업구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용선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항해구역은 협회항로제한구역(International

Navigating Limits)70)을 전제로 항상 물위에 떠서 통항할 수 있는(safely

afloat) 안전한 해양공사지역 및 항만 등이어야 한다. 그러나 (a)항 후반부

문구71)에 따라 “용선자의 의무는 안전항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

70)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에서 제정하여 선박보험약관에 삽입
하고 있는 특별약관으로서, 위험이 많은 세계 바다의 일정한 부분을 항행구역에서 제외
하고, 이러한 구역에 대해서여서는 추가보험료(additional premium)를 받고 항행을 허
가고 있는데, 이를 협회담보라고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약관을 삽입하여 협회항로제한구역에 대한 취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해운
업계에서는 보통 Institute Warranty Limits(IWL)이라고 불러왔으나, 2003년 11월 1일
부로 International Navigating Limit으로 수정하였다(해운․물류 큰사전 편찬위원회,
「해운․물류 큰사전」(서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2), 1399쪽).

71) SUPPLYTIME 2005 Clause 6(a)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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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당 선박이 용선자 자신의 선박일 경우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 안전

한 항해 지시를 내리도록 노력한다.”는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수준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 및 제14조의 자손자변 원칙을 고려했을 때

선박소유자는 사실상 용선자를 상대로 안전항 위반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선장은 용선자의 항해명령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사전 점검조치가 필요

하다. 이러한 사실은 NYPE 정기용선계약서의 안전항 지정의무 위반을

근거로 용선자를 상대로 미화 1억 3천 8백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OCEAN VICTORY 좌초사건72)과 대조적일 수 있다.73)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OSV의 안전한 해양공사작업 해역 및 오프

쇼어 유니트간의 항해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해양플랜트공사의 특성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유정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거친 해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OSV 투입을 위한 용선계약체결 이전에 기상상태

및 해저면 등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환경분석과 자료수집이 요구된다.

해양플랜트공사작업을 위해서는 해저탐사․작업 수요가 상당히 발생하

지만, 과거 용선자 측에서 이러한 작업사항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ROV

작업요구 및 선박을 다이빙 플랫폼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종종 문제가 된

점이 있어 SUPPLYTIME 2005 서식에서는 Part I의 Box 18(특별작업)을

용선자는 그러한 항구와 지역 및 오프쇼어 유니트의 안전성에 대해 보증은 하지 않지만, 항
상 본선이 자신의 자산처럼 본선의 허용능력, 선박이 사용되는 순수 목적 내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Charterers do not warrant the
safety of any such port or place or offshore unit but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in
issuing their orders to the Vessel as if the Vessel were their own property and
having regard to her capabilities and the nature of her employment).

72) Gard Marine & Energy Ltd v. China National Chartering Co Ltd [2013] EWHC 2199 :
정기용선 선박 OCEAN VICTORY호가 일본 카시마(KASHIMA)항에서 강풍의 영향으
로 좌초되어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를 상대로 1억 3천 8백만 달러 규모로 안전항 지정의
무 위반 클레임을 청구하여 성공하였다.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정기용선자의 안전항 배
선의무위반이 본선의 전손을 초래한 것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일본 카시마항이 불안
전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한낙현․김애영, “선체용선자에 대한 보험금의 대위구상에
관한 연구 -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국제상학」제31권 제4호, 한국국
제상학회(2016.12), 71쪽).

73) 한국선주상호보험, 전게서,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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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고 동 조항 제6조를 일부 개정하여 사용제한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74)

제6조 (b)항은 선박의 작업수행과 관련한 관할 해역당국의 제반 허가

와 면허 취득 사항을 정하고 있다. 선박이 작업지역으로 진입, 작업수행

또는 철수시 용선자는 해역을 관할하는 당국으로부터의 제반 허가와 면

허 취득을 수행하며, 선박소유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여

야 한다.75)

(5) 선장과 선원

SUPPLYTIME 2005 제7조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는 선장의 권

리와 의무 및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NYPE 1993 제8조76)와 BALTIME 제9조77)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해양공

74) BIMCO SUPPLYTIME 2005 Explanatory Notes, p.3.
75) 작업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허가 사항은 기본적으로 용선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경우에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담당하여야 하는 사항(예컨대, 선원에 대한 신분확인
및 해양공사작업해역 출입허가 등)이 있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 전,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사항을 파악한 뒤 상호 업무범위를 합의한다.

76) NYPE 1993 Clause 8(항해의 수행, Performance of Voyages) :
(a) 선장은 신속하게 항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선원들과 함께 관습상 요구되는 모든 지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장은 영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선장이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용선선박의 사용(운항) 및 대리점에 관하여 용선자의 지시를 따
라야 한다. 그리고 용선자는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선장의 감독 하에 아래 열거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화물의 선적, 적부, 고르기, 묶기, 고박, 깔개설치, 고박풀기, 양하
및 검수업무를 포함하여 화물취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The Master
shall perform the voyages with due despatch, and shall render all customary
assistance with the Vessel's crew. The Master shall be conversant with the
English language and (although appointed by the Owners) shall be under the orders
and directions of the Charterers as regards employment and agency, and the
Charterers shall perform all cargo handl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ading,
stowing, trimming, lashing, securing, dunnaging, unlashing, discharging, and tallying,
at their risk and expens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aster).
(b) 만약 용선자가 선장 또는 사관의 행위에 불만스러운 합당한 이유를 가지게 될 경
우, 선박소유자는 이와 같은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즉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교대
시켜야 한다(If the Charterers shall have reasonable cause to be dissatisfied with the
conduct of the Master or officers, the Owners shall, on receiving particular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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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작업에 동원되는 OSV 용선계약의 특징을 담고 있다.

제7조 (a)항 (i)호에 따르면, 용선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선장, 사

관 또는 부원에게 초과비용 또는 시간외 근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어

떠한 의무사항 없이 합리적으로 임무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78) 요구를

받은 경우 선장은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박의 허용능력 범

위내(within her capabilities)에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79) 그리고 용선자는 선장에게 모든 지시사항과 항해지침을 제공하

여야 한다.

제7조 (a)항 (ii)호 중, “본 용선계약에 따라 선적한 화물에 대한 선하증

권은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일반적인 정기용선계약서식에서는

볼 수 없는 SUPPLYTIME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80)

제7조 (d)항에서는 선박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선장의 독점적인 권한

complaint, investigate the same, and, if necessary, make a change in the
appointments).

77) BALTIME 1939 (as revised 2001) Clause 9(선장, Master) 중,
선장은 모든 항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여야 하고, 또한 선박의 선원으로 하여금
관습상의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장은 취항, 대리점 또는 기타의 준비와 관련하여
용선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The Master shall prosecute all voyages with the
utmost despatch and shall render customary assistance with the Vessel's crew. The
Master shall be under the orders of the Charterers as regard employment, agency,
or other arrangements).

78) BIMCO에서 발간한 SUPPLYTIME 2005 Explanatory Note 5쪽의 해설(Commentary)
에 따르면, “약관 제7조 (a)항 (i)호에 따라, 용선자는 선장, 사관 또는 부원에게 시간외
근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2018년 11월 28일 BIMCO측에 약관
과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2018년 11월 29일
BIMCO의 계약서식(Contract & Clause) 담당 부서장인 Mr. Grant Hunter로부터 다음
과 같은 답변을 회신 받았다. “Thank you for your observations. Your point is well
made. The error is ours. The explanatory notes are incorrect and we will amend
them so that they correctly state that the crew are not entitles to overtime
payments under Clause 7”.

79) SUPPLYTIME 에서는 ‘선박의 허용능력 범위 내(within her capabilities)’ 합리적인 서
비스를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어 선박의 사양(예: 예인마력)을 중요한 계약조건의 하나
로 다루고 있다.

80) 선하증권 대신 해상운송장(seaway bill)과 같은 간소화한 화물서류(예: BIMCO에서 제정한
GENWAYBILL 양식)의 사용이 추천된다(BIMCO SUPPLYTIME 2005 Explanatory Notes,
p.5). 통상적으로 해양플랜프공사 화물운송에 있어 용선자 소유의 화물이 대부분이며 제3자
의 소유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이용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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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선장은 용선자의 지시사항이 합리적이지 않

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a)항 (i)호에 따른 용선

자의 ‘합리적’ 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이는 곧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용선자가 선박에 작업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선장

의 운용술과 기량에 따라 용선자의 지시가 ‘합리적’인지 또는 ‘비합리적’

인지 상반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선

자와 선박소유자는 계약체결 전에 ① 기상 및 해상상태의 객관적인 수치

에 따른 작업허용기준을 마련하고, ② 유사한 기상여건 하에서의 과거

작업실적을 확보하여 해당 선장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6) 연료유

SUPPLYTIME 2005 제10조는 연료유와 관련한 조항으로서 BIMCO에서

제정한 컨테이너선박 정기용선계약서식인 BOXTIME 2004의 연료유 관련

약관을 기초로 OSV 용선계약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81)

일반적인 정기용선계약과 마찬가지로 연료유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에

게 각기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용선자에게는 용선기간동안 선박운

항과 관련하여 수익성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므로 용

선선박의 인도 및 반선시의 연료량 및 가격, 인도 및 반선 전의 급유, 연

료의 질(quality)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82)

Part I의 Box 19 (ii)와 (iii)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선박의 인도 및 반선

시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 및 윤활유에 대하여 톤당 단가 책정 및 지

불 방법에 대해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Box 19 (ii)와 (iii)에 별도로 명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 및 반선 당시 해당 항만의 유류시세에 따라 단

81) BIMCO SUPPLYTIME 2005 Explanatory Notes, p.9.
82) 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 전게서,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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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책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해양플랜트공사작업에 투입되는 OSV는 주로 고가․고품질의 선박용

경유(Marine Gas Oil)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품질

이하의 연료유를 공급받게 되는 경우에 선박의 주기관에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다른 정기용선계약서식에 비하여 SUPPLYTIME 2005 서식에서

는 연료유의 공급에 대한 조항을 보다 세심하게 다루고 있지만, 채취한

시료의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BIMCO

에서 제정한 정기용선계약의 선박연료유 품질관리약관(BIMCO Bunker

Quality Control Clause for Time Chartering)의 ‘연료유 공급 이후부터

90일간 보관’ 규정83)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에 대한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84) 그러나 해양플랜트공사작업에

동원되는 OSV는 장거리 화물운송 보다는 해양플랜트 주변 해역에서 지

원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목적상 선박에 적합한 사양과 등급

의 연료유 공급이 더 주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선박연료유는 선박의

주기관 및 각종 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선박기기

사고의 약 70%가 연료유와 연관되어 있다.85) 특히, 2018년 미국 휴스턴,

83) BIMCO Bunker Quality Control Clause for Time Chartering 중,
(4) 인도기일 이후 90일 동안 또는 사전분쟁의 경우에 필요한 모든 기간 동안에 연료유
표본이 선박에 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연료유가 합의된 명세에 적합한지의 여부
에 관한 분쟁은 표본에 대한 분석에 의해 해결되거나, 상호 합의된 또 다른 연료분석가
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분석가의 조사결과가 선박연료유명세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The fuel samples shall be retained by the
Vessel for 90 (ninety) days after the date of delivery or for whatever period necessary
in the case of a prior dispute and any dispute as to whether the bunker fuels conform
to the agreed specifications shall be settled by analysis of the samples by (…) or by
another mutually agreed fuels analyst whose findings shall be conclusive evidence as
to conformity or otherwise with the bunker fuels specifications).

84) 염정호, 전게서, 229쪽.
85) Thompson R.V., “Quality and Reliability applied to the Marine Industry”, presented to

the 5th ISME Symposium, Yokohama, Japan(1995), p.1; 최정환․이상일, “선박연료유
공급관련 분쟁해결의 한계 및 대응방안”,「해사법연구」제28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2016.03),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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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및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 중 100여척 이상에

서 기관고장 등 심각한 운항문제가 발생한 사건은 선박연료유 품질의 중

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86)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 공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 및 손상에

대해 용선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선속 저하, 연료유 소모량 증가 및 시간적인 손실 등 간

접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유가 기준에 미달하며, 연료유의 공급으로 인하여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료유 공급으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술한 BIMCO

의 정기용선계약의 선박연료유 품질관리약관을 용선계약에 삽입하여 선

박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사전절차를 미리 합의하여 분

쟁시 상호간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선자 입장에서는 연료유 공급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연료유의

품질에 대하여는 연료유 공급업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에 연료유 공급계약시 되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선계약상 요구되는 연료유 관련 조항이 공급계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87)

86) 국제벙커산업협회(International Bunker Industry Association : IBIA)에 따르면, 2018년
3월말부터 5월까지 미국 걸프만에서 선박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상당수에 연료펌프
및 연료필터 고착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파나마 및 싱가포르까지 확산되
어 2018년 7월말까지 100척 이상의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선박연료유
는 국가간 수출입을 통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 연료에 기관 고장을 야기하는 물질
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
은 가운데, 피해선사 중의 하나인 Meadway Shipping사는 싱가포르에서 공급받은 해당
연료유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치를 초과하는 페놀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화 2.1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https://insurancemarine
news.com/insurance-marine-news/a-hundred-ships-affected-with-bad-fuel-loaded-in
-us-gulf-panama-singapore/, 2019년 4월 30일 검색).

87) 한국선주상호보험, “정기용선에서의 연료유 분쟁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해양한국」
제539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2018.08),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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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책임관련 약관

(1) 선박소유자의 부담

SUPPLYTIME 2005 제8조는 NYPE 제6조와 유사한 조항으로 일반적

으로 정기용선계약서상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나열하고

있으며, 선원의 고용과 선박의 관리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이라는 점이 중

요하다. 즉, 선박소유자는 선원들의 급여, 식량, 선박에 대한 보험료, 통

상의 마모 또는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선

박손상에 대한 수리비 등 선박의 유지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 궁

극적으로 선박소유자는 감항능력을 지닌 선박을 정기용선자가 용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88)

제8조 (b)항에 명시된 “선박의 인도시점에 해당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의 비용으로 부속서 A에 명시된 예인 및 앵커핸들링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디른 정기용선계약서에서는 볼 수 없는 해양플랜트공사

작업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용선자의 부담

SUPPLYTIME 2005 제9조는 NYPE 제7조와 유사한 약관으로 일반적

인 정기용선계약서상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나열하고 있다.

용선기간 중에 발생하게 되는 연료비, 항비, 하역비, 도선비 등 실질적인

모든 운항비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해양플랜프공사작업 특

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용선자의 비용부담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9조 (c)항에 따라 용선자는 선박의 운항계획을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해당 해양플랜트 해역에 대

88) 김정은, “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08),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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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89)를 용선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용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에 선박소유자는 용선자로부터 제공받았던 모든 관련 자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SUPPLYTIME 2005 제33조(기밀유지)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조 (f)항과 관련하여, 반입금지품 등에 부과되는 벌금 등의 납부주

체가 화물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용선선박의 선원에 의한 밀수행위인지

에 따라 용선자 또는 선박소유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자칫 선

박소유자에게 유리한 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밀수의 경우 주로

해당 선박의 구조에 익숙한 선원들에 의해 행하여질 가능성이 크지만,

선원이 밀반입에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주체가 용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90)

한편, SUPPLYTIME 89 및 2005에서 윤활유의 공급은 용선자의 부담

으로 되어 있지만, SUPPLYTIME 2017에서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것

으로 개정되었다.

(3) 용선료의 지급

정기용선자는 선박이용의 대가로 용선료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기용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SUPPLYTIME 2005

제13조(용선료 지급중단)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선박소유자의 의무가 면

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절대적 의무이다.

SUPPLYTIME 2005 제12조는 용선료의 지급시기, 방법, 조정 등에 대

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기용선자는 지급기일에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된 통화로서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를 지급하고 규칙적으로 선박소

89) 해저에 매설되어 있는 파이프 및 케이블 위치도, 오프쇼어 유니트간 통신․보고방법, 유전
설비의 위험반경내 금지행위 등 선박과 오프쇼어 유니트의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자료 등
이 해당될 수 있다.

90) 염정호, 전게서,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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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에게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용선료 지급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

건 중 가장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철수시키고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2조 (c)항과 관련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선박의 사용이 개

시된 이후, 선박이 투입되는 해양플랜트공사의 발주처 또는 해당국 정부

에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선박운항․

선원배승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해양플랜트공사 작업구역에 선박이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없었던

추가적인 선박검사와 설비가 요구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

의한 사항이 없었다면 용선자의 비용부담으로 변경된 요구조건을 준비하

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한 변경사항들은 반드시 문서화된 상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SUPPLYTIME 2005의 용선료 조항의 특징은 제12조 (c)항과 같

이 계약체결 후 용선자의 요구사항 변동 또는 선박․선원 및 계약수행과

관련된 정부규정들이 변경되어 선박소유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증가에 따른 용선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91)

제12조 (f)항 (i)호92)는 SUPPLYTIME 89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91) 한국선주상호보험, 전게서, 203쪽.
92) SUPPLYTIME 2005 Clause 12(f)(i) :

지급만기일까지 용선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미지급된 사항
을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용선료 지급 완료시까지 본 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가 이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
시 중지된 기간은 용선기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선박소유자가 동 조항에 따라 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은 본 계약상 선박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다른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다(Where there is a failure to pay Hire by the due date, the Owners shall
notify the Charterers in writing of such failure and further may also suspend the
performance of any or all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harter Party until such times
as all the Hire due to the Owners under the Charter Party has been received by the
Owners. Throughout any period of suspended performance under this Clause, the Vessel
is to be and shall remain on Hire. The Owners'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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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TIME 2005에 신설된 조항으로 선박소유자가 지급만기일까지

용선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선박의 업무수행을 전부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적인 정

기용선계약에 의하면 용선료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SUPPLYTIME

2005에서는 용선기간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소유자의

이행사항 중 일부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정기간 철수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여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용선료의 정상적인 지급을 독촉할 수

있게 되었다.93)

제12조 (f)항 (ii)호는 선박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선박을 철수하기 전에

용선자에게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는 사항이다. 이는 용선자측

의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용선료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

를 인정하고 선박소유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약관상 동 유

예기간을 ‘5일’로 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이 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양식의 관점에서 동 기간에 대한 상호 합의

가 더욱 용이하도록 Part I에 제12조 (f)항과 관련되는 Box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용선료의 지급중단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는 수익을 위해 선박을 용선하므로 선박

은 정기용선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기용선기

간 중에 정기용선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일시적으로 가

동력을 상실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선박의 이용이 중단되고 이 기간 동안은 용선료의 지급이 중단

Claus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they may have under this Charter
Party).

93) Simon Rainey, op. cit.,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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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hire)된다.94)

SUPPLYTIME 2005 제13조는 용선료를 지급중단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중 (a)항의 ‘기계고장’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고장의 범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실무에서는 선박 가동력 상실의

경우 용선료 지급이 중단되는 사유를 상세화하여 용선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선박에는 수많은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모든 기기가 선

박의 운항이나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용선선박의 운항․작업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기를 나열

하여 선박의 실제 작업 기여도를 고려한 용선료의 감액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95)

제13조 (b)항은 선박작업 불가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사항에 대

하여 “어떠한 원인일지라도 선박의 작업불가로 인하여 용선자가 입은 어

떠한 손실, 손상 또는 지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용선료의 지급

정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11조 (a)항 (iii)호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일지라도(by any cause

whatsoever)’라는 표현은 넓은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선박소유자

의 고의 또는 태만에 기인한 선박의 작업불가 사항도 포함할 수 있기 때

문에 실무상 용선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성립 이전 동 표준서식 문구를 수

정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사항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by

any cause whatsoever’의 문구에 추가하여 ‘except the negligence of

the Owners’를 삽입하는 내용의 수정안 또는 추가조항(rider clause)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태만에 기인하였는지

용선자가 증명해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

94) 정혜진, “정기용선자의 재용선계약상 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02), 41쪽.

95) 예컨대, AHTS의 핵심장비인 예인 윈치(Tow Winch) 사용불가는 용선료 지급중단 100%, 2기
의 발전기 중 1기 사용불가는 용선료 지급중단 50% 등과 같이 감액율을 상호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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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서식 수정안

(b) Liability for Vessel not Working. -

The Owners' liability for any loss,

damage or delay sustained by the

Charterers as a result of the Vessel

being prevented from working by any

cause whatsoever shall be limited to

suspension of hire,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11(a)(iii).

(b) Liability for Vessel not Working. -

The Owners' liability for any loss,

damage or delay sustained by the

Charterers as a result of the Vessel

being prevented from working by any

cause whatsoever except the negligence

of the Owners' shall be limited to

suspension of hire,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11(a)(iii).

<표-10> SUPPLYTIME 2005 제13조 (b)항 수정안

SUPPLYTIME 역시 NYPE나 SHELLTIME과 유사하게 선체의 결함

및 선원의 부족 등으로 선박의 작업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용선료는 지급중단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a)항 각호96)에 따라 용선자의

위험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손실, 검역과 관련된 시간손실, 용선

자의 특별한 위험으로 인하여 이로(deviation)하는 경우, 악천후로 인하여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의 시간손실, 유빙에 의한 사고로 시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선료의 지급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b)항에서

는 용선자의 시간손실보상은 용선료의 지급중단으로만 제한되며, 별도의

결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명시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97)

96) (i) 약관 제6조 (c)항 (iii)호와 (iv)호에 언급된 화물의 운송.
(ii) 검역 또는 검역의 위험(단, 용선자의 동의 또는 지시없이 선박의 사용과는 무관한
감염된 지역의 육지와 소통한 선장 또는 선원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제외).

(iii) 계약의무로부터의 이로 또는 용선자의 요청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위험에 노출시.
(iv) 악천후, 저수심 지역 항해, 강, 장애물이 있는 항만, 화물사고로 항구 또는 묘박지에서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용선자 부담.
(v) 유빙에 의한 제체 또는 손상.
(vi) 용선자 및 그의 대리인 등에 의한 행위 또는 태만.

97) BIMCO SUPPLYTIME 2005 Explanatory Notes,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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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과 배상

NYPE 1993 제26조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항해, 도선과 예항행

위, 보험, 선원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항해하는 경

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1조는 “이 용선

기간 중에 천재, 적, 화재, 군주, 지배자 및 인민에 의한 억류, 해상, 강,

기계, 보일러 및 항해의 모든 위험 및 사고 그리고 항해과실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상호 사이에서는 면책이다.”라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BALTIME 제12조는 선박의 인도지연, 선적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선박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입

힌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정기용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SUPPLYTIME 2005 제14조(책임과 배상)는 위에서 언급한

NYPE 및 BALTIME의 면책약관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SUPPLYTIME 서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며 큰 특징을 갖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98)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공사지원을 목적으로 용선기간 중 발생

한 인명 및 물적 피해에 대해서 서로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각자의 손해는

각자가 처리하는 자손자변의 원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간의 책

임과 권리에 따르는 법적 쟁점과 자손자변의 원칙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4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한편, 보통의 용선계약 실무상 ‘히말라야 약관’99)을 선하증권에 포함하고

있으나, SUPPLYTIME 2005에서는 제14조 (e)항에 동 약관을 반영하였다.

98) 한국선주상호보험, 전게서, 203쪽.
99) 오늘날 해상운송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계약불이

행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은 면책되거나 책임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에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예컨대, 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에게도 운송인과 동일한 항변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
라야 약관’을 삽입한다. 이 규정은 해상운송의 오랜 상사관습임을 지나 위 약관의 내용을 대
부분의 나라에서 입법화하여 이행보조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고명규,
“해상운송에서의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고찰”,「법학연구」제34권(2009.05), 273-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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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체선박의 제공

NYPE나 BALTIME 등의 정기용선계약서식에는 약관상 ‘대체선박 제공’

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OSV의 용선을 다루는 SUPPLYTIME,

TOWCON 및 HEAVYCON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약관이 존

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SUPPLYTIME 2005 제21조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사전 승인(다만, 불합리하게 거절되어서는 안됨)

을 조건으로 선박의 인도 전이든 용선기간 중이든 불문하고 언제든지 대

체선박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지원작업에 있어서 대체선박 제공에 대한 문제로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해양플랜트공사 착

수 이전에 길게는 수년 전, 짧게는 몇 개월 전부터 선박의 적합성 설계

검토 및 선박검사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선박 개조작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및 해상보험조사

기관(또는 조사관)(Marine Warranty Surveyor : MWS)100)의 승인을 받

아야만 선박이 해당 해양플랜트 작업지원에 이용될 수 있다. 위 사항은

대부분 용선자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용선자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선박의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 갑작스런 선박소유자의 대체선박 투입 제

안은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용선자 입장에서는 위 약관

중 ‘선박의 인도 전이든 용선기간 중이든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선박 투입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과 선박소

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일종의 벌칙(penalty)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사례도 있다.101)

100) 해상보험조사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객관적이
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증권에 포함된 보험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고용된 자를 말한다(이창희,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02), 10쪽).

101) 대체선박 제공과 관련한 합의 문구의 예시로서, “선박의 인도 10개월 이내 대체선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적합성 설계관련 비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를 계약서상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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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의 조기해지

일반적으로 정기용선기간은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인

도받는 시점부터 선박소유자에게 반선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서 지급정

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102) 정기용선기간을 초과 또는 단축하여

반선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초과 또는 단축된 기간을 허용기간

(margin)이라 하며, 정기용선자에게 허용기간이 인정되는가의 여부, 허용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인정범위, 허용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용선료의 결정기준 등은 정기용선기간을 정하는 사용문언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결정된다.103)

SUPPLYTIME은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용선기간 만료 후 용선연장기

간(Extension of period of hire)에 대한 선택적 약관이 있으며, 용선자가

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하는 반선일로부터 합의된 최소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SUPPLYTIME 2005 제31조는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른 일반적인 정기용선

계약 서식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며, 동 약관에 대한 법적 쟁점은 본

논문 제4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In case of substitution of the vessel or barge 10 month before scheduled delivery date,
Charterer's engineering costs will not be charged back to Owners, but otherwise, USD
100,000 per shipment will be charged back to Owners by Charterers.”

102) 염정호, 전게서, 347쪽.
103) 김동훈, “정기용선기간과 최종항해”,「한국해법학회지」제10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1988.11),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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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약관

(1) 인명 및 해난구조

NYPE와 BALTIME 등의 정기용선계약서식에서는 용선선박이 해난구

조(salvage) 작업에 투입되어 얻은 이익을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에 분

배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이 존재한다. SUPPLYTIME 2005의 경우 제18

조에 인명 및 해난구조 작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난구조 등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 및 책임관계가 상세하게 명

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 약관의 제정배경을 검토하자면, 원양을 항해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해난구조용 선박이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선박이 작업구역 근처에서 인양구조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개 해난구조의 경우는 상업적

으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권리를 가

지고 있는 용선자와 그 수익을 배분하여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간에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동 약관에서 주목할 사항으로서 첫째,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이로할 수 있으며, 용선기

간의 중단도 없다. 둘째, 단순히 해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선

박소유자는 우선 용선자로부터 이로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로

를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용선서비스를 재개할 때까지의 용선료의 지급

이 중단된다.

(2) 분쟁해결

당사자들이 용선계약의 준거법 및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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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용선계약에서 분쟁해

결 약관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국제사법적 해결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 즉, 전자는 재판관할권에

대한 문제이고, 후자는 준거법에 대한 문제이다.104)

SUPPLYTIME 2005 제34조에서 열거한 항의 순서대로 (a) 영국법/런던

중재, (b)미국법/뉴욕중재, (c)당사자간의 합의지법/중재 중 당사자가 선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art I의 Box 34(분쟁해결)란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는다면, (a) 영국법/런던중재가 적용되게 된다. 해당 관할지는 당

사자간에 편리한 곳으로 정할 수 있으나, 준거법을 선택할 때 일부국가

에서 자손자변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다.105)

특히, SUPPLYTIME 2005는 다른 정기용선계약서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조정(mediation)’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

하는 제도로 알선․중개․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조정이 가지는 실질적 효력이

중재와 같다 할 수 있고 중재보다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을 절약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두고

있다.106)

104) 홍성화․이창희, 전게서, 185-186쪽.
105) 미국연방법에서는 일부 중과실에 기인한 손해일 경우 그 자손자변 조항의 효력이 부

정된 판례가 존재하며, 일부 주, 특히 해양유전개발이 활발한 텍사스와 루지애나주에
서는 주법을 통해서 자손자변 조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단어의 사용 등 추가
적인 조건들이 요구된다(한국선주상호보험, 전게서, 204쪽).

106) 홍성화․이창희, 전게서,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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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SUPPLYTIME 2005 정기용선 표준계약서식의

주요 법적 쟁점

제1절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책임과 권리

1.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리

(1) 선박소유자의 책임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선박을 빌려서

용익하고 그 대가로 용선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정기용선자의 용익권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행할

감항성을 포함하여 충분한 성능을 가진 특정 선박을 제공한다는 것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며, 선박소유자는 용선기간 동안 중단 없이 선박의 감항

성과 이러한 성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107) SUPPLYTIME

2005 서식에서 명시하는 선박소유자의 주요 책임약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Part II 제8조(선박소유자의 부담)는 선원의 임금과 기타 경비 및

선박의 정비와 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작업해역

의 거친 해상환경에 24시간 물리적인 작업에 임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선

박과 선원의 자질 문제는 용선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용선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가장 큰 책임은 양질의 선박과 선원이 용선기간 중에 문제없이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선박소유자는 약정 용선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선기간은

Part I Box 9(용선기간)와 Part II 제1조(용선기간)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

항은 Part I Box 10(용선기간의 연장)에 명시된다. 용선기간을 명시하는

107) 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 전게서,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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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보통 일수로 표기하나 ‘작업 종료시까지’라는 문구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작업 공정상 여러 변수로 인해 정확한 종료일

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선박소유자는 정확한 일수를 표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셋째, 선박소유자는 Part I Box 7(인도 항만 또는 장소)에 따라 약정한

장소와 날짜에 맞추어 동원을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선박은

화물이 없는 공선상태이어야 한다. 반대로, Part I Box 8(반선 항만 또는

장소)에 따라 선박을 철수하여야 한다. 철수 시점은 계약의 만료 또는

용선자의 조기종료 요청에 의한다.

넷째, 선박소유자는 부속서 A에 첨부되는 선박의 제원정보에 따라 장

비와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보수정비를 통해 모든 장비가

고장 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다섯째, 선박의 약정 연료 소모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해용선의 경우

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는 용선자가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명시된 연료

소모량 대비 과도하게 연료를 소비하게 되면 계약이행위반으로 선박소유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claim)을 제기할 수 있다.

(2) 선박소유자의 권리

SUPPLYTIME 2005 약관상 선박소유자가 갖게 되는 주요 권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소유자는 용선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

부터 선박을 철수시킬 권리가 있다. Part II 제12조 (f)항에 따라 철수통보

등은 반드시 지정된 기일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Part II 제21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대체선박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에 잦은 분쟁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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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약관 중의 하나이다. 기 약정한 선박의 동원날짜가 임박하

였거나 용선을 개시하여 작업에 투입된 이후 선박소유자의 사정으로 인

해 선박을 대체 투입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사 발주처의 승인과정과 각

종 선박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작업공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

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용선자의 금전적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용선자

의 사전 승인을 쉽게 받기는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용선자가 선박성능

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대체선박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2. 용선자의 책임과 권리

(1) 용선자의 책임

SUPPLYTIME 2005 약관상 용선자의 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은 주로

용선료 등 비용지급, 안전항해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선자의 가장 큰 책임사항은 용선료 지급이다. 용선료 지급 의

무는 Part I Box 20(용선료)와 Box 21(용선연장료) 및 Part II 제12조에 기

술되어 있다. 용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용선료 이외에, 선박의

동원과 철수에 필요한 비용을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Part I

Box 12(동원비용)와 Part II 제2조 (b)항 (i)호에 따라 동원비를, Part I

Box 15(철수비용)와 Part II 제2조 (e)항 및 제31조 (a)항에 따라 철수비를

지급한다.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와 방법은 Part I Box 22(용선료

및 기타 비용의 청구), Box 23(지급), Box 26(감사(audit) 최장기간) 그리

고 Part II 제12조에 따른다. 용선자가 부담하는 가장 큰 책임사항은 용

선료의 지급임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약정한 용선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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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claim)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용선자는 용선기간동안 용선선박에 사용이 적합한 품질의 연료

를 공급하여야 한다. SUPPLYTIME 2005는 약관 제10조(연료유)에 연료

공급작업 및 샘플채취, 품질 및 책임, 유류시험, 품질등급 등에 대한 사

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OSV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기간 중 연료유의

공급은 용선자의 부담사항이므로, 연료유의 품질문제로 인한 분쟁이 빈

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연료유 공급 이전에 연료공급자로부터 공급예정

인 샘플을 사전에 채취하여 분석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낮출 수 있다.

셋째, 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정기용선자는 안전한

항해의무를 지닌다. 약관 제6조(사용과 작업구역)에 따라, 안전항 지정의

무, 제한구역의 항해금지의무,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의무 및 별도의 합의

가 없는 한 선박을 ROV 운용에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이빙 플랫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선자의 권리

첫째, 용선자는 선박을 오프-하이어(off-hire) 즉, 용선료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는 매우 강한 권한을 가진다. 용선한 선박이 계약의 내용에 따

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용선자는 용선료를 제때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선박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Part II 제13

조(지급 정지)에 따라 용선자에 의해 용선료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해양플랜트공사에는 다양한 선종과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되지만, 개별

선박의 임무는 막중하다. 해양플랜트 지원선박 한 척의 작은 고장으로 인

한 공사 전체의 작업지연은 발주처와 용선자 등 공사 참여자에게 천문학적

인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08) 반면, SUPPLYTIME 2005

108) 예컨대, 해양플랜트를 운송․설치하는 반잠수식 운송선 1척의 일 사용료를 USD
200,000, AHT 3척의 일 사용료 USD 24,000(척당 USD 8,000) 및 고용한 인부와 장비
등(약 USD 100,000)을 가정했을 경우 작업 지연 1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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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14조 (c)항에 따라 선박의 작업불가로 인해 용선자가 입게 되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제한된다.

둘째, 용선자는 용선계약 종료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용선기간에 대하여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약정한 보상의무가 있다.

위의 용선료 지급중단과 조기계약해지와 관련한 쟁점사항은 본 장 제3

절에서 다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3. 판례 및 시사점

(1) Sly Fox호 사건의 판례109) 검토

1) 사실관계

1998년 11월 선박소유자(Tidewater Marine)와 용선자(Transatlantic

Lines)는 SUPPLYTIME 89 표준서식을 일부 수정하여 Sly Fox호에 대

하여 1년간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선박은 본래 플랫폼지원선

박(PSV)이지만 북대서양을 횡단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고자 선박 보강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선박소유자는 SUPPLYTIME 89 표준서식의 부속

서 A를 대체하기 위하여 영업용으로 배포하는 선박명세서를 첨부하였으

며, 동 부속서에 ‘항해 평균속력 12노트, 연료소모량 시간당 95갤런’이 명

시되어 있었다.

용선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용선자는 부속서 A에 기술된 선박의 속

력과 연료소모량이 실제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속력 관련 미화

156,817.5 달러, 연료소모량 관련 미화 75,247.5 달러를 용선료에서 공제하여

은 USD 324,000(한화 약 3억 5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
109) Transatlantic Lines, LLC v. Tidewater Marine, Inc. [2004] USA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of New York, No.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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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였으며, 선박소유자는 계약위반 사항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다.

2) 쟁점

용선자는 SUPPLYTIME 89 표준서식상 부속서 A를 대체하여 제공한

선박명세서에 명시된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은 선박소유자가 유지하

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선박소유자는 첨부한

선박명세서는 단순히 영업목적으로 제작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북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 수행한 보강작업 이전상태의 속력과 연료소모

량을 명시한 것이라 반박하였다. 즉, SUPPLYTIME 89의 부속서 A를 대

체하여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선박명세서상의 평균속력과 연료소모량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용선기간 중 담보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결내용

중재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하여 용선계약서의 일부를 구성완료한 선

박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속력과 연료소모량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을 결론내렸다. 선박명세서상 명시된 내용에 모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합의된 용선계약서식은 모든 측면에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것이며, 선

박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선박소유자는 첨부된 선박명세서가 북대서양 횡단을 위해 이루

어진 보강작업 이전상태의 선박평균 속력과 연료소모량 기준임을 밝히지

않았다. 둘째, 선박명세서는 영업목적의 단순한 참고사항임을 사전에 통

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용선이 개시될 당시를 기준으로 선박속력과 연료

소모량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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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이 선박의 실제 성능을 재검사한 결과, 실제로 선박은 양호한

기상조건에서 평균적으로 11.99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였으며, 시간당 연료

소모량은 121갤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재원은 선박속력 관련

용선자가 공제한 미화 156,817.5 달러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료소

모량 관련 공제한 미화 75,247.5 달러 중에서 60,453 달러를 공제가능 금

액으로 인정하였다.

4) 시사점

통설에 의하면 영국법에서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에 대한 담보약관

은 용선선박의 인도일에만 적용되며 전체 용선기간 동안에 선박소유자의

담보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용선선박이 인도일에 약정조건

하에 약정연료를 소모하면서 약정속력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선

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 유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의 담보

시기는 전체 용선기간 동안에 적용될 수 있다.110)

위 사건의 당사자는 미국 법인이며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는 영국법과는 달리 용선선박이 인도된 후에 용선선박의 선

체․기관과 기타의 장치에 결함이 있어서 선박의 속력이 감소되고 연료

소모량이 증가되었다면, 정기용선자가 선박의 인도일에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 유지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위반을 알지 못하여도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111) 즉, 실제적으로 미국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전체 용선기간 동안 속력․연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

다.112)

110) Arab Maritime Petroleum Transport Co. v. Luxor Trading Corporation and Geogas
Enterprise S.A. - The Al Bida [1987] 1 Lloyd's Rep.124.

111) 염정호, 전게서, 237쪽.
112) 박용섭, “정기용선계약상에서 선박소유자의 속력유지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1982.08), 162쪽.



- 61 -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에 대한 분쟁은 빈번하

게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계약서 합의 이전에 여러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비한 상호 충분한 정보교환과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을 절대적인 수치로 정한다면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선박의 운항․작업에 투입되는 해역의 기상, 해상

조건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

(2) 예인선 제301호와 부선 제107대원호의 판례113) 검토

1) 사실관계

소외 J사는 1999년 6월 1일 피고로부터 예인선 제301호를, 소외 Y로부

터 부선 제107대원호를 각 1년간 정기용선하였다. 용선기간 중 피고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고용하여 예인선에 승선시켜 선원의 급여 및

선박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예인선의 선원과실 및 선체결함으로 인한 사

고 발생시에는 피고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피고는 소외1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예인선 제301

호에 승선시켰고 소외1은 같은 해 8월 28일경 경남 마산항에서 철구조물

458톤을 적재한 제107대원호를 예인선 제301호에 연결한 뒤, 충남 태안

군 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8월 30일 02시경 근해연승어선 K호는 조업을

마치고 야간정박 중이었으나, 이를 회항 중인 어선으로 잘못 판단한 예인선

제301호는 피예인중이던 제107대원호로 하여금 K호를 충돌하게 함으로써 K

호가 전복되면서 그 선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113)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
동 사건은 국내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간의 분쟁 사례로서, SUPPLYTIME 표준서
식에 의하여 체결한 정기용선계약 분쟁 사례는 아니지만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박충돌
에 대한 책임주체를 판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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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동 사건은 정기용선 중인 선박의 선박충돌사고에서 책임의 주체를 정

기용선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선박소유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정기용선계약이 가지는 법적 성질을 구분하는 문제로서 국가별로 여러

학설․판례가 달리 존재한다. 특히, 동 사건은 여러 학설 중 해기․상사

구별설과 가까운 사항으로, 선박충돌과 같은 해기사항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남기고 용선자의 선박사용과 관련한 상사사항에 관하여는 용선

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114)

3) 판결내용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

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고, 특

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

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소유자

에게 있다. 따라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

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78조115) 또는 제879조116)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상법 제850조 제1항117)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114) 정영석,「해상법원론」(서울 : 텍스트북스, 2009), 328쪽.
115) 상법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전문개정 2007.08.03.」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
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6) 상법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전문개정 2007.08.03.」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
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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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4) 시사점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관련 제정법을 두고 있지 않다.

영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주로 당사자가 체

결한 계약의 약관해석에 의하여 책임관계를 결정하는 다수의 판례를 남

겼고, 이것이 정기용선계약을 규제하는 법규범으로 형성된 것이며, 학설

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정리 검토하는 것이다.118)

우리 상법상 종래에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이 선박임대차와 유사한 것

인지 아니면 항해용선과 유사한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즉, 선대임대차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상법 제850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정

기용선자도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항해용

선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게 된다.119)

동 판결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는 학설 중, 해기․상사

구별설의 입장으로 선박충돌과 같은 해기사항은 선장을 선임하고 지휘하

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선박의 상사사항에 대

하여는 정기용선자가 선장을 지휘감독하여 선박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

고, 항해시 충돌사고 등의 해기사항은 고용한 선장 및 선원을 지휘감독

하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117)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전문개정 2007.08.03.」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18) 장영준,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부선 용선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항

해항만학회지」제38권 제5호, 한국항해항만학회(2014.10), 474쪽.
119) 김인현,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주체”,「법률신문 판례평석」, 인터넷

법률신문(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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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손자변의 원칙

1. 자손자변의 의의

SUPPLYTIME 표준서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해양플랜트 공사

작업 및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자손자변(Knock for

Knock)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이다.120) 자손자변 원칙은 서로 동질의 위

험에 처해 있는 당사자가 상호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의 원인에 상

관없이 자신의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121)

자손자변 원칙의 발달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선박들은 독일 잠수함의 공격에 대비

하기 위해 밀집형태로 등화를 소등하고 항해를 하였다. 이러한 밀집형태

의 항해는 잠수함 공격에 노출되는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선박과 선박간의 충돌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에 따라 비용을 감소시키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런던을 중심

으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자손자변 원칙이 나타나게 되었다.122)

자칫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자손자변은 예선이 피예인물을 운송하는

계약관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운항상의 제약으로 인해 예선․피

예인물의 상호간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서로 유사

하기 때문이다. BIMCO에서 제정한 예인계약 표준서식인 TOWHIRE 및

TOWCON에 채택되며, 국내에서는 약식 예인계약 체결시 보험사에서 자

손자변의 원칙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23)

120) 한국선주상호보험, 전게서, 200쪽.
121) 김종훈, 전게논문, 42쪽.
122) 윤승국, “예인계약 사고사례분석을 통한 TOWCON 제18조와 TOWCON(2008) 제25조

비교”,「한국무역학회지」제3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2013.11), 213-214쪽.
123) 한국해운조합은 예인계약 체결시 자손자변의 원칙이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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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해양플랜트공사 업계에 자손자변 원칙이 등장한 것은 1960년

대 북해 석유가스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124) 이후 해양개발 프로젝

트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는 해상유전 개발사업의 규

모 및 그 위험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사업규모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계약자들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손

해 및 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예측이 된다고 하

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책임위험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가 어렵

다. 따라서, 자손자변 원칙을 활용함으로써 예상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

의 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오직 자신이 투자하였거나 관

리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만을 대비하면 되는

확실성과 편리함이 있다. 또한, 책임관계가 명확한 자손자변 조항은 당사

자들간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므로, 서로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장

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조항의

상업적 필요성이 고려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2. 자손자변과 분쟁

SUPPLYTIME 2005 제14조 (b)항에서 자손자변의 원칙을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b)항 (i)호는 “용선자의 행

위․과실․부주의 또는 선박의 불감항성에 기인하여 선박 및 인적 부

상․사망을 포함한 선박소유자 그룹의 재산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여

도 용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손실․손상․

같이 안내한다.
“동 예인계약(용선계약)은 자손자변(Knock for Knock)의 원칙이 적용되며 사고발생시
사고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예인선측에 발생한 손해와 예인선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예선자가 부담하고 피예인물측에 발생한 손해와 피예인물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피예선자가 부담한다.”

124) Dr. Pat Saraceni and Nicholas Summers, “Reviewing Knock For Knock Indemnities :
Risk Allocation in Maritime and Offshore Oil and Gas Contract”, ANZ Mar LJ,
No.30(2016),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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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관련 약관

용선자의

책임부담

․용선자의 안전화물 제공의무 제6조 (c)항 (iii)호

․하역 및 하역과 관련된 물품공급의무 제9 조 (b)항

․용선자의 선박 부속품 공급의무 제9조 (e)항

․화물과 관련된 벌금의 납부의무 제9조 (f)항

․적합한 연료유 공급의무 제10조 (d)항

․용선자의 ISPS/MTSA상 의무 제11조

․용선계약의 종료 후에도 선하증권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화물운송의무

제12조 (f)항 (iv)호

<표-11> SUPPLYTIME 2005 표준서식상 자손자변 조항 적용 제외사항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클레임․비

용․경비․법적 행위․소송․요구와 책임으로부터 용선자측에 배상․변

호 및 면책하여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제14조 (b)항 (ii)호는 “선박소유자의 행위․과실․부주의 또는 선

박의 불감항성에 기인하여 용선자측의 오프쇼어 유니트, 선박에 의해 예

인되는 어떠한 물체에 승선 중인 고용인의 부상과 사망을 포함하여 실소

유 또는 임차여부를 불문한 용선자측 선박으로 예인되는 여하의 물체,

선박에 실린 화물 또는 그 선박에 의해 예인되는 화물, 재산의 손실․손

상이 발생하여도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용선자는 이러한

손실․손상․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배상청구․비용․경비․법적 행위․소송․요구와 책임으로부터 선박소유

자측에 배상․면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선자나 선박소유자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자손자변을 적용하

는 것은 아니며, 제14조 (b)항 (i) 및 (ii)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은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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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권리 제14조 (d)항

․선박이 아닌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 제15조 (b)항

․용선자 자산에 대한 인양작업과 손실 제18조 (c)항

․공동해손 분담의무 제26조

․쌍방과실충돌 제27조

선박소유자의

책임부담

․선박소유자의 ISPS/MTSA상 의무 제11조

․유류오염 처리의무 제15조 (a)항

․잔해물 제거의무 제16조

․공동해손 분담의무 제26조

예컨대, 용선자는 약관 제10조에 따라 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게 되는 양측의 손상 및 피해에 대

하여 자손자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용선자 자신의 피해부담은 물론

선박소유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면, 선박소유자는 약

관 제11조에 따른 선박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선박 및 용선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역시 자손자변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서식에 명확히 자손자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상대방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손해에 대하여 각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대전제되어 있지만,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기인

한 자신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에 대해서도 자손자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미국연방법에서는 일부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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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 손해일 경우 그 자손자변 조항의 효력이 부정되는 판례가 존

재하며, 일부 주, 특히 해양유전개발이 활발한 텍사스와 루지애나주에서

는 주법을 통해서 자손자변 조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단어의 사

용 등 추가적인 조건들이 요구된다.125) 반면에, 영국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손자변 원칙이 인정되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 용어 자체가 영국에서

는 뚜렷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사항이 아니며126), 동 용어를 상업적인 계

약서상 표기한다고 할지라도 영국법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경미한 과실(simple negligence)과 구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127)

한편,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

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

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

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128)

둘째, 자손자변의 원칙은 선박의 불감항성에 기인한 상대방의 인명사

고․물적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손자

변 원칙 적용과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상 선박소유자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자면, NYPE

1993 제2조(인도)129)와 유사한 내용으로, SUPPLYTIME 2005 제3조 (a)항

125) 한국선주상호보험, 전게서, 204쪽.
126) Dr. Pat Saraceni and Nicholas Summers, op. cit., p.34.
127) Richard W Williams, Offshore Contracts and Liabilities(London : Informa, 2015), p.63.
128) 서영화, “2012년 상법(보험, 해상) 중요 판례”,「인권과 정의」Vol.432, 대한변호사협회

(2013.03), 140쪽.
129) NYPE 1993 Clause 2(인도, Delivery) :

선박은 청소한 선창에 화물을 선적할 준비가 완료되고, 선체는 수밀되며, 견고하고 또한 선
박평형수와 모든 하역장치를 동시에 작동하기에 충분한 동력을 갖추어 모든 면에서 정상적
인 화물 처리업무에 적합하여야 한다(The Vessel on her delivery shall be ready to
receive cargo with clean-swept holds and tight, staunch, strong and in every way fitted
for ordinary cargo service, having water ballast and with sufficient power to operat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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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박소유자는 본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 인도 날짜에 선박을 부속서

A에 명시된 상세와 선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선체와 기관을 완벽하

게 효율적인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b)항은 “선박소유자는 용

선기간 동안 선급유지 및 약관 제6조(사용과 작업구역)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선박을 유지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a)항은 선박의 인도시점에서의

감항성 확보, (b)항은 용선기간 중의 선박감항성 유지에 상당한 주의의

무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가 (b)항을 위반할 경우, 책임사항

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청구(claim)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할 가능성이 높다.130) 일반적인 통설에 의하면,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

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이행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부담시기는 명

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규정된 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

로 선박이 인도된 때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하

고 있다.131)

셋째, SUPPLYTIME 2005 제14조 (c)항에 따라 양 당사자는 상호간에

간접손해(consequential loss)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간접’이란 단어의 사용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며 사람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영국계약법상 손해배상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원성

cargo-handling gear simultaneously).
130) SUPPLYTIME 89 약관 제3조에서는 정기용선계약서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선체는 수

밀되며 견고하고 또한 모든 면에서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건(tight, staunch, strong in good order and condition in every way fit
for to operate effectively at all times for the services)”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SUPPLYTIME 2005 서식에서는 이 문구를 삭제하여, 89 서식에 비하여 선박의 감항성
주의의무가 경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131) Colinvaux, R., Carver's Carriage by Sea 13th ed.,(London : Stevens & Sons Co.
Ltd., 1982), p.68; 지상규, “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영국판례를 중심으로”,「법학논총」제23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2010.8),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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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ness)의 법리를 정립하게 된 Hadley v. Baxendale 사건132)의 판

결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두 가지 원칙을 검토하면, 제1배상원칙

(the first limb of the rule)이란, 계약위반의 통상적인 결과인 통상손해

(usual loss), 즉 자연적(natural)이거나 직접적(directly)인 과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의미한다. 제2배상원칙(the second limb of the rule)이란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당사자가 계약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

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한다. 국내 조선소가 관여된 유사한 Star

Polaris LLC v. HHIC-PHIL INC 사건133) 역시 ‘간접손해’라는 단어의

모호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계약서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합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32) Hadley v. Baxendale [1854] 9 Exch 341 :
영미법 판례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체결당시 예견 가능해야 한다
는 법리를 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통상 예견가능성이 없는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가 특별한 상황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
여 당사자가 계약위반으로 발생이 가능한 손해금액을 예견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외의 특별한 손해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된다. 따라
서 계약의 체결시 당사자가 특별한 상황을 통지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발생
하지 않는, 즉 예견할 수 없는 손해금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서 피고 운송인은 계약의 체결 시 새로운 크랭크축이 제분공장에 늦게 도착하여
수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133) Star Polaris LLC v. HHIC-PHIL INC [2016] EWHC 2941 (Comm) :
2011년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된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18만톤급
벌크선 ‘스타 폴라리스호’ 인도 이후 운항중 엔진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2012년 선박 수리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선박소유자인 ‘스타벌크’는 엔진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선박가치가 하락한 것은 물론 수리기간 중 운항
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수익이 감소했으며 이 선박을 운항하며 받을 수 있는 용선
료도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선박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 및 수익 감소분까
지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국 법원은 “선박이 운항 중 주요장
비인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선 선원들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대
응했더라면 선박에 미치는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으며 선박수리에 들어간
비용 이상의 추가적인 손실보전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며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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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Turtle호의 판례134) 검토

(1) 사실관계

A Turtle(소유자 : A Turtle Offshore, 이하 ‘Turtle사’)호는 1967년에

영국에서 건조된 것으로 각부가 폰툰에 탑재되어 본체를 지탱하는 구조의

이동식 석유시추장치로서 장기간 브라질의 마카에(Macae)항에 계선중이었다.

Mighty Deliverer호(선박소유자 : Superior Trading Inc, 이하 ‘Superior사’)는

1981년에 건조된 15,200마력의 주기관을 구비한 예인선이다. 한편, 동 예

인선은 실질적으로 Bush Shipping(이하 ‘Bush사’)에서 영업․운항관리를

전담하였다. Turtle사와 Superior사는 2006년 2월에 TOWCON 표준서

식을 일부 수정하여 A Turtle호 장비를 브라질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 케이프타운을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인 싱가포르까지 예인하는 용선계

약을 체결하였다. Turtle사는 출항 전 예인선과 피예인물의 감항성을 확

인하고자 해상보험조사관(MWS)인 노블 덴튼(Noble Denton)사에 예인항

해검사를 의뢰하고 적합증서를 교부받았다.

예인항해는 2006년 3월 6일 시작하였으며, 모든 예인 진행상황은 예인

선 항해당직일지와 Bush사에서 고용한 선장이 작성한 일일보고서에 기

록되었다. 용선계약 이전에 예인선의 하루 연료유 소모량은 약 3톤으로

되어 있었지만, 선장이 작성한 일일보고서상 하루 약 3.5톤을 소모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2006년 3월 16일 시점에서 연료는 162.8톤(46.5

일분) 남아있었지만, 케이프타운 도착예정은 5월 6일로서 54일 이후였다.

3월 29일 Bush사의 최고경영자인 Mr.Bush가 작성한 이메일은 Mighty

Delivery호가 남대서양 대양에서 연료유 보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Ruby Delivery호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Ruby

Delivery호가 당시 위치해 있었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연료

134) A Turtle Offshore SA Assuranceforeningen Gardgjensidig v. Superior Trading Inc
[2009] 1 Lloyd's Re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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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급 등을 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Durban)으로 항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2006년 4월 10일 결국 Mighty Delivery호는 남대서양 대양 한가운데

에서 연료유가 바닥나게 되어 A Turtle과 연결된 예인색을 해체하였으

며, A Turtle은 표류되어 6월 7일 트리스턴다쿠하(Tristan da Cunha) 섬

해안선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구조는 실패하였으며, Turtle사는 계약상

예인선사의 면책조항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여 Superior사를 상대로 A

Turtle의 손실과 철거비용으로 미화 2,000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OWCON 약관

제13조135)에 명시한 예인선의 출항시의 감항능력과 예항준비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 여부이다. 특히, 케이프타운까지 예인항해를 위한

연료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상호간의 검토 및 확인이 핵심이라 하겠다.

둘째, 예선소유자가 예항중 최대노력의무를 부담하였는가 여부이다. 남

대서양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료소모량이 예상소모량보다 많아 목

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설 때, 선박소유자와 선장

이 어떠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귀결되는 문제이다.

셋째, TOWCON 약관 제18조(책임)에서 명시한 상호간의 면책이 적용

되는지 여부이다. 시추선 소유자인 Turtle사는 예인선이 케이프타운까지

연료가 부족한 분명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개시하였으며,

남대서양 횡단중에도 연료유가 소진되는 상황에서 최대노력의무를 다하

135) TOWCON Clause 13(예인선의 감항성, Seaworthiness of the Tug) :
예인선소유자는 예인선의 감항능력 및 예인업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면을 준비하여
출항장소에서 선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선소
유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The Tugowner will
exercise due diligence to tender the Tug at the place of departure in a seaworthy
condition and in all respects ready to perform the towage, but the Tugowner gives
no other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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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제18조에서 정의한 면책에 합의한 형태가 아니라

고 주장하였다. 반면, 예인선 Mighty Delivery호 소유자인 Superior사는

TOWCON 제18조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한 상호면책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자의 손해는 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3) 판결내용

영국법원은 피예인물인 A Turtle호의 소유자가 주장한 TOWCON 약관

제13조의 감항능력과 예항준비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 사항에 대하여

“좌초의 원인은 예인선 Mighty Delivery호의 감항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TOWCON 약

관 제18조를 근거로 계약서의 명시적인 내용에 따라 피예인물 손상에 대

한 책임은 피예인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인선측

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예인선 면책의 근거로는 첫째, 제18조의 취지가 예인계약에 의한 사고

발생시 상호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Turtle사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둘째, 예인선이 예상대로 항해속

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케이프타운까지 도착이 가능했다는 점, 마지막

으로, 연료유 공급을 위해 동원하고자 하였던 Ruby Delivery호가 비록

도착은 늦었지만, 예인선 운항자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136)

(4) 시사점

A Turtle 사건의 판례를 통해 자손자변 약관의 유효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예인선

의 출항시 감항능력 확보 여부이다. 예인계약 표준서식인 TOWCON상

136) 윤승국, 전게논문,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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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소유자는 예선 출항시의 감항능력․예항준비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항해거리, 기상조건, 연료소모량, 연료보급 경유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충분한 연료로 예인을 시작하였어야 하나 사건 발

생 후 전문가들의 여러 종합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인선측은 충분한

연료량을 검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인준비에 대한 상당한 준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법원은 계약서상 자손자변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비록 의

도된 예인항해를 수행하기에 앞서 불충분한 연료유로 인하여 선박의 감

항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지

라도 계약당사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예인선 측의 의무위반에 의한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A Turtle 판결은 정도가 무거운 과

실이라도 계약서상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의 과실에는 자

손자변의 효과가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137) 자손자변은 어느 한쪽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경감시키며 복잡하고 지루한 소송 및

보험처리로부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면책조항의 하나로서 해양

플랜트공사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3절 용선료 지급정지와 조기계약해지

1. 용선료 지급정지

용선료의 지급의무는 선박이용의 대가로 약정용선료를 지급할 의무로

137) TOWCON 2008 제25조의 내용 중 ‘the sole account/without any recourse’ 문구를 통
해 어떤 위험, 손해, 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지 분명하게 의도하고 있다. 또한 과
실의 유무는 불문한다. TOWCON 2008 제25조는 TOWHIRE 2008 제23조와 매우 유
사하다. - Rainy, Simon, op. cit., pp.641-649(양석완, “예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대외적
책임관계”,「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제25권 제3호(2015.04), 18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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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는 정기용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또한 이것은 용선기간 중

의 계속적인 의무로서 용선계약의 명시적 규정(지급정지약관 등)에 의해

정지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계약에 위반하여 계약상의 용역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용선계약이 프러스트레이션138) 등에 의하여 면제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절대적 의무이다.139)

SUPPLYTIME 2005 제13조에 따르면, “선박의 선원이나 선용품, 선

장․사관․선원에 의한 파업, 기계고장, 선체손상 및 선박의 사고 등으로

선박이 작업을 못하게 될 경우 손실된 시간분에 대한 용선료가 지불되지

않으며 미리 지급된 용선료는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선박이 약관 제13조 (a)항 (i)호부터 (vi)호에 기인한 결

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선료의 지급정지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

다른 정기용선계약서식에도 용선중단의 사유와 용선중단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NYPE의 용선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로서 ①

선원의 부족과 자격미달(deficiency), 태만(default) 및 파업, ② 속력의

저하, ③ 선박의 사고 및 운송화물에 의한 사고 및 수리, ④ 하역설비의

고장, ⑤ 보급품의 부족, ⑥ 항만국통제 또는 선박 결함으로 인한 기타

당국의 억류, ⑦ 기타 선박의 운항이 있다.

SUPPLYTIME 2005 역시 정기용선계약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

에 용선중단의 사유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용선중단의 사유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둘째, 그

결과로서 업무의 이행이 일정기간 사실상 제한을 받거나 또는 이행불능

이 발생하여야 한다. 셋째, 용선중단의 기간이 선박의 성능회복을 위하여

합의한 허용시간을 초과하여야 한다.140)

138)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기 이전에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의 귀
책사유 없이 그 이행이 불법 또는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업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경우를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 이라고 한다(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 전게서, 44쪽).

139) 염정호, 전게서, 344쪽.
140) 박용섭,「정기용선계약법」(부산 : 효성출판사, 1999),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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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TIME 2005의 용선료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약관 제13조 (b)항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원인일지라도 선박의 작업불가로 인하

여 용선자가 입은 어떠한 손실, 손상 또는 지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

임은 용선료의 지급정지로 한정한다(다만, 약관 제11조 (a)항 (iii)호에 의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선박소유자의

용선중단에 관한 책임과 보상을 용선료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양플랜트

업계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선박의 고장

으로 인하여 해양공사 전체적인 공정상의 지연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일일 용선대가의 보상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에게는 유리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전 세계 동종의 선

박 30〜50%가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Hire)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용선중단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갖출 수 있다.141)

SUPPLYTIME 2005에서 용선료 지급정지 약관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상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

한 약관 제13조 (b)항의 ‘어떠한 원인일지라도(by any cause whatsoever)’

표현은 매우 넓은 원인을 내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태만

에 기인한 선박의 작업불가 사항도 ‘어떠한 원인’으로 해석하여 선박소유

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계약서

서명 이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약관 제13조 (b)항은 선박불가동으로 인하여 용선자가 입은 손실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용선료에만 국한하는 책임제한 약관이

라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예외되는 사항이 약관 제11조 (a)항 (iii)호

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ISPS)을 위반

한 경우이다. 선박소유자가 ISPS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박작업 불가

141) Tom Fredrik Valbrek, “MARINE CONTRACTING, Contractual Economic Risks -
analysis of SUPPLYTIME 05 and NSC 05”, University of Oslo, 2009,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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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용선자의 손실을 용선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약관 제11조에 따르면, ISPS 규정

을 준수하지 못하여 초래된 손실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는 간

접손실에 대하여 상호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142) 즉, 약관 제13조 (b)항

에서 규정한 선박소유자의 ISPS 위반사항은 용선료 지급중단은 물론 용

선자의 간접손실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약관 제11

조에서 규정한 ISPS 위반사항은 간접손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도록 되

어 있어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2. 조기계약해지

SUPPLYTIME 2005 약관 제31조는 계약의 체결 당시 양측이 계약의

종료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

다.143) 이는 NYPE나 BALTIME에서는 명시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SUPPLYTIME의 특징으로서 양측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용선자의 ‘편의’에 의한 것이다. 용선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조

기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합의된 사항대로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통보와 함께 용선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용선자는 Box 14

(조기계약해지 사전통보일)에 기입내용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언제든지 용선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조기계약해지시, 용

선자는 Box 13(조기계약해지)에 명시된 비용과 Box 15(철수비용)에 따르

는 철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Box 13을 비워둔다면, 용선자의 편

의에 의한 조기계약해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142) 염정호, 전게서, 49쪽.
143) 한국선주상호보험, 전게서,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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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약관 제31조 (b)항에 의한 것으로서 일곱 가지의 특정한 사

항144)에 따라 자동으로 조기계약해지의 권한이 양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경우이다. 양 당사자는 열거된 일곱 가지의 사건의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당사자는 모든 경우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후 3일 이내에 서면으

로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가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사건이 중지되지 않은 경우, 용선계약은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어느 일방에 의해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

SUPPLYTIME 2005에서는 양측의 분쟁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기계약

종료 조항을 특별히 다루고 있으나, 위의 일곱 가지 특정한 사항을 해석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약관 제31조 (b)항의 원문 문장 형태가 ‘become informed’로서

수동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열거된 사건의 당사자는 묵인하는 상태로,

상대방은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유지의 문제가 있는

상태로 상당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곧 불필요한 용선료 지급과 관

련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열거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양측이 동시에 인지한 경우, 쌍방

이 모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열거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일방 또는 쌍방이 인지하였지만,

쌍방 모두가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약관의 격식에 치우쳐

(예; 문구 ‘shall so notify’) 상대방에게 통보를 한다면,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열거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통지기간을 3일씩으로 정해 놓

았다. 3일이란 기간은 해당 사건별로 계약해지 판단을 내리기에 짧거나

길 수도 있다. 계약해지는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144) SUPPLYTIME 2005 Clause 31(b)에 따르는 조기계약해지 7가지 사유가 있다.
(ⓛ 징발, ② 몰수, ③ 파산, ④ 선박의 멸실, ⑤ 고장, ⑥ 불가항력, ⑦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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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에 적합한 통지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약관 제31조 (b)항 (i)호145) 관련이다. 예컨대, 월요일에 선박이

당국으로부터 강제징발(용선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된 후, 3일이

경과된 수요일에 반환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선박소유자는 강제징발을

인지한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위의 사항은 통보를

유예해 주는 기간내에 포함이 되고 용선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상태로 용선료만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섯째, 약관 제31조 (b)항 (iv)호146)에 따르는 ‘추정전손’의 경우는 보

험사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어, 추정전손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자 하는 의사를 전하는 등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불확실

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용선자는 작업수행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일곱째, 약관 제31조 (b)항 (v)호147)에 따르는 선박고장 관련이다. 선박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선박의 고장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유도할 수 있다.

선박의 고장을 해결하기 위한 ‘48시간 이내의 합리적인(reasonable) 조치’

에서 어느 시점부터 합리적인 조치를 시작하는 것인지와 ‘합리적인’이 의

145) SUPPLYTIME 2005 제31조 (b)항 (i)호는 선박의 ‘징발(Requisition)’ 경우를 규정한다.
선박의 등록국 또는 기국 정부 또는 그 대리 기관이 용선기간 중 동 선박을 사용․점유
또는 소유를 위하여 징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46) SUPPLYTIME 2005 제31조 (b)항 (iv)호는 ‘선박의 멸실(Loss of Vessel)’ 경우를 규정한
다. 선박의 멸실이 성립되는 경우는 선박의 멸실 사실 또는 행방불명된지 14일 이내에 선
박소유자가 약관 제21조에 따르는 대체선박을 신속하게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실
제로 대체선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계약해지의 경우, 선박의 멸
실 또는 추정전손 또는 그러한 멸실을 초래한 사건의 날짜이후 용선료 지급이 중지된다.
선박의 멸실 날짜가 확인되지 않거나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용선료 지급은 선박이 마지
막으로 보고된 날짜이후에 중지된다.

147) SUPPLYTIME 2005 제31조 (b)항 (v)호는 ‘선박의 고장(Breakdown)’ 경우를 규정한다. 용
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선박소유자의 장비 또는 선박의 고장으로 인해 Box 33(선박의 고
장, 기간명시 필요)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이행 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약관 제21조에 따르는 대체선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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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모호하다. 또한 선박은 다양한 설비와 장비

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의 고장은 작업 임무 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장의 범위와 정도가 작업 임무에 어느 정도 방

해요인이 되는지 양 당사자간에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여덟째, 약관 제31조 (b)항 (vi)호의 불가항력 관련이다. 불가항력 사유

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지체없이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가 상

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연속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통보가 지체된다면 선박을 15일을 초과하는 무기한 사

용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한 문구로서, 불가항

력 조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불필요한 분쟁

을 줄일 수 있다.

아홉째, 약관 제31조 (b)항 (vii)호의 ‘태만’ 관련이다. 일방은 열거된 사

건에 대하여 정보를 얻은 경우(become informed), 각 3일 이내의 기한으

로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태만의 주체

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태만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계약해지가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3. Great Dhriti호의 판례148) 검토

(1) 사실관계

2008년 8월 선박소유자(Greatship (India) Limited)와 용선자(Oceanografia

SA de CV)는 SUPPLYTIME 89 표준서식으로 Great Dhriti호에 대하여 2년

간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기간 중, 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

터 용선료지급 청구서를 수령한 후, 약정된 기한까지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선박소유자는 별도의 통보없이 선박을 철수시켰다. 용선자는

148) Greatship (India) Limited v. Oceanografia SA de CV. [2012] EWHC 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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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철수하기 전에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5일간의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해양플랜트 공사작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갑작스런

선박의 철수로 인하여 입게 되는 연속적이며 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하다.”

고 주장하며, 결국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SUPPLYTIME 89 표준약관 제10조 (e)항에 따라

용선료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선박소유자가 선박철수권을 행사할 경우,

용선자에게 은행영업일 기준 5일간의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는가이다. 즉,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약관 제10조

(e)항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선자는 용선료, 연료유 및 기타

용선자 부담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Box 23(용선료 지급)에 명시된

기한에 지급하여야 한다.149) ② 용선자가 명시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

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5일(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철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150) ③

149) SUPPLYTIME 89 약관 제10조 (e)항 원문 중 일부는 아래와 같으며, SUPPLYTIME
2005 개정시 제12조 (e)항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용선료, 연료유 및 기타 용선자 부담의 비용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Box 23에 명시
된 기한에 지급되어야 한다(Payments of Hire, bunker invoices and disbursements for
the Charterer's account shall be received within the number of days stated in Box
23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invoices).

150) SUPPLYTIME 89 약관 제10조 (e)항 원문 중 일부는 아래와 같으며, SUPPLYTIME
2005 개정시 제12조 (f)항으로 개정되었다.
용선자가 명시된 기한까지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선박소유
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통보일로부터 5일(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상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배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선박철수 권한을 가진다(In default of
payments as herein specified, the Owners may require the Charterers to make
payments of the amount due within 5 banking days of receipt of notification from
the Owners, failing which the Owners shall have the right to withdraw the Vessel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the Owners may have against the Charterers under
this Chart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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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만기일이 도래하여 미지급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의 이행을 중지할 권리를 가지며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

상하게 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SUPPLYTIME 정기용선계약은 일반적인 정기용선과는 달리 해

양플랜트 작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동원되

는 각각의 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박의 철수는 물론 선박의 운항

중지만으로도 용선자가 입게되는 피해금액과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막대

하다는 것이다.

(3) 판결내용

위 사건에 대하여 영국 상사법원(Commercial Court)는 SUPPLYTIME 89

약관 제10조 (e)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 의무의

이행을 중지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은행영업일 기준 5일간의 사전통보

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결했다. “계약서상 명확(clear)하고 모호하지 않은

(unambiguous) 표현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원칙151)에 따라

동 약관 제10조 (e)항 중 “지급 만기일이 도래하여 미지급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의 이행을 중지할 권리를 가지며”에

따라 별도의 통지 또는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

다. 또한 법원은 해양플랜트 공사작업 참여자의 큰 재정적 위험성과 막

대한 손실책임 등에 대한 용선자의 주장에 대하여 ‘상업적인 논쟁’ 사항

이 계약서상의 명확한 문구의 법률적 효력을 무효로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51) Rainy Sky S.A. & Ors. v. Kookmin Bank 사건 판결에서, 영국 대법원은 애매한 계약조항의
해석의 경우에 특히 상업적 수법에 따를 것을 재확인하였다(한낙현․박명섭․박석재, “국제
무역거래상 불명확한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분석”,「한국무역학회지」제37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2012.11),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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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SUPPLYTIME 89 약관 제10조에 따라, 약정한 기한 내에 용선료가 지급

되지 않는다면 선박소유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선박을 철수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강한 선박소유자의 권한이다. 용선료는 양 당사자가 정한 기

한에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용선자의 고의가 아닌 다른 이

유152)로 인해 용선료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SUPPLYTIME 2005에서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철수권 행사의 남

용을 방지하고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만기일까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미지급된 사항을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서면통보 이후 5일이 경과하여도

용선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선박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

하였다. 이는 NYPE 제11조 (b)항의 유예기간 조항153)과 유사하다.

또한, 계약서상의 문구의 의미가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문자 그대로 적용한 영국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양 당사자는 사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154)

152) 예컨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거래하는 은행간 이체․송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153) NYPE 1993 Clause 11(b)(유예기간, Grace Period) 중,

용선자 또는 용선자의 은행 측의 실수, 부주의, 잘못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용선료가 정기
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정상의 은행영업일 ___일 전에(약
정된 지급지에서 인정 된대로) 서면으로 미지급의 보완통지를 용선자에게 보내어야 한다.
이 통지에 따라서 위의 ___일 내에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유효하다. 여기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통지를 받은 ___일 내에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 선박소유자는 약관 제11조 (a)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을 철수할 수 있다(Where there
is failure to make punctual and regular payment of hire due to oversight, negligence, errors
or omissions on the part of the Charterers or their banks, the Charterers shall be given by
the Owners ___ clear banking days(as recognized at the agreed place of payment) written
notice to rectify the failure, and when so rectified within those ___ days following the
Owners' notice, the payment shall stand as regular and punctual. Failure by Charterers to
pay the hire within ___ days of their receiving the Owners' notice as provided herein, shall
entitle the Owners to withdraw as set forth in Sub-clause 11(a) above).

154) Rainy Sky S.A. & Ors. v. Kookmin Bank [2001] 1 WLR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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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1970년대 이후 해양유전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OSV의 종류가 다

양해지고 전문화되었으며 북유럽, 중동아시아, 싱가포르, 미국 등을 중심

으로 OSV 용선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부근에 생산가치가

있는 해양유전 광구가 부재함에 따라 국내 OSV 수요가 매우 미미하지

만, 세계 상선시황의 침체 이후 고유가로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5

년 이후부터 국내 대형 조선소가 세계 중대형 해양플랜트 제작․설치 시

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155), 이에 따라 해양공사의 설계․조달․시

공이 일식으로 가능한 국내 조선소를 중심으로 OSV 용선이 늘어나게

되었다.

해운강국인 우리나라는 그간 학계와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정기용선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말로 작성된 정기용선계약서식도

이용되고 있으나, OSV 용선계약에 있어서는 SUPPLYTIME, TOWCON

및 TOWHIRE 등 용선계약서식의 일부 주요약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 왔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하여 OSV의 대표적인 정기용선계약서인

SUPPLYTIME 2005의 해석에 대한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간의 법적 문제

와 더불어 각 약관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SUPPLYTIME의 연혁, 용선계약 일반론, OSV 용선실

무, BIMCO 계약서식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의, 국내․외 판례들을 중심

으로 법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OSV 용선계약실

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상법이나 민법 등의 일반 법규의 우위에 서게 된

다. 특히, OSV 용선계약의 경우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요와 공급이 거의

전무하여 국제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155) KOTRA,「해양플랜트 Offshore Plant」, 2015년,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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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TIME 2005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OSV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해양플랜트․OSV의 종

류와 특징 및 OSV 용선계약의 개요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BIMCO에서

제정한 대표적인 OSV 표준정기용선계약서식인 SUPPLYTIME 2005의

38개 약관을 해석․분석한 후 그 중 15개의 약관을 선별하여, NYPE 및

BALTIME의 유사약관과 비교법을 통하여 동 서식이 지니고 있는 특성

과 계약당사자간의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SUPPLYTIME 2005 표

준약관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약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사항을 일부 소개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합

의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첫째, 해난구조작

업 중의 해양오염과 관련된 용선자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

선계약서상 ‘해양공사현장’의 범위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선박 인도․반

선시 화물창의 청결상태에 대한 기준 합의가 요구된다. 셋째, 선박의 상

세한 제원과 명세 작성시 ‘about’ 또는 ‘approximately’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지양하며, 선박의 인도시 조건과 마찬가지로 용선기간 중에도 선

박소유자가 제출한 선박의 명세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문구를 제시

하였다. 넷째, OSV의 투입해역은 대부분 거친 해상환경에 노출되어 있

으므로 상호 면밀한 환경분석 및 해저면 조사 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용선자는 선박운항 지시권한이 있지만 선장은 용선자

의 지시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각 사항별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동 기준에 따른 선장

의 운용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선박연료유의 양 및

품질문제는 매우 빈번한 분쟁사항이기 때문에 BIMCO에서 제정한 정기

용선계약의 선박연료유 품질관리약관 등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

째, 선박의 주요장비 고장은 용선료 지급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으나 주요장비별 실제 작업 기여도를 고려한 용선료의 감액율을 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여덟째, 표준약관상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인도전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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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기간 중이든 언제든지 대체선박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는 용선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용선자는 대체선박 투입

과 관련된 별도의 특약을 마련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

구된다. 아홉째, 용선료의 지급정지 약관과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상 모호

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비하여, 용선하고자 하

는 OSV의 작업특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용선료 지급정지를 위한 각

사안별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기계약해지 약관에서 양측의 분쟁의 소지를 저감하고자 약관상 정해 놓

은 일곱 가지 특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용선계약상의 분쟁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과 권리 사항에 대한 마찰에

서 비롯되게 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의 가장 큰 책임은 감항

성의 유지이며, 용선자는 용선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선

박소유자는 선박을 철수할 권한을 가지며, 용선자는 용선료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OSV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간의 책임과

권리사항은 큰 틀에서 일반적인 용선계약서식과 유사하다. 다만, 해양플

랜트 공사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수많은 공사 참여자들로 인해 복합

적인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양 당사자간의 추가적인 책임과 권리사

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조항(rider clause)으로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양플랜트공사 및 OSV 용선계약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

는 자손자변 원칙에 대한 제정배경, 동 원칙 적용제외 사항, 주요 논쟁

및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자손자변 원칙의 적용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해양플랜트공사 규모와 위험성을 볼 때 천문학적인 손해위험

을 담보하면서 OSV를 공급할 선박소유자는 전무하다. 동 업계가 지니는

독특한 특징이며 자연스러운 관습의 발달이라 여기며 원칙에 대한 이해

와 이로 인한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험가입 등 또 다른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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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겠다.

OSV를 용선하여 해양플랜트공사 및 지원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있

어서, 일반적인 상선 용선에 비해 그 잠재되어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성

이 매우 크다. 용선한 선박의 작은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공정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약관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의 책임부담과 보상의 범위는 선박 용선료에만 한정하고 상대방이 입게

될 막대한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해양플랜트공사 규모와

방법,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표준용선계약의 약관만으로는 양 당사자가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표준약관만을 이용시에는 분쟁의

발생소지가 높다. 따라서, 해양플랜트공사 및 지원작업에 투입되는 OSV

를 용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작업공정 분석과 상세한 책임범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분쟁대상이 되는 피해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약

관에서 정한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준거법

및 관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SUPPLYTIME 2005에서는

재판에 의한 해결 이전에 분쟁 당사자간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

도록 하는 ‘조정(mediation)’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이 2019년 3월에 부산광역시에 ‘아시아태평

양해사중재센터(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 APMAC)’를

개소한 점은 국내 선박소유자, 용선자 및 화주 등에게 대단히 고무적이

다. 분쟁발생에 따른 중재를 대부분 영국, 미국 또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

소재한 중재기구를 이용하도록 표준약관상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

운업계 입장에서는 막대한 중재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며 중재참석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국내 APMAC 개소를 통해 이러한 불편 해소는

물론 다양한 해사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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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실무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용선계약체결 당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표

준약관의 구성과 내용보다는 양측의 신의와 성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이다. 실제로 어느 선박소유자는 동원이 불가능한 OSV를 제때에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용선계약서에 서명한 후, 동원이 임박한 시

점에 작업역량이 부족한 대체선박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선원이나 선박자체에 하자가 많은 선박을 제공하는 사례

도 있다.

한편, BIMCO에서 2017년도에 SUPPLYTIME 2017 개정서식을 발표하

였다. 2017년 개정의 핵심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 자손자변(Knock for

Knock)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시킨 것이다.156)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SUPPLYTIME 2005를 보편적으로 활용 중이며, SUPPLYTIME 2017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

다. SUPPLYTIME 2005와 SUPPLYTIME 2017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은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며, 이에 앞으로 SUPPLYTIME

2017을 향후의 연구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156) 홍순필, “2017 BIMCO 로마회의 참가후기”,「해양한국」제526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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